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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통해 법인의 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파악하며, 

신고과정에서 세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이

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함

□ 납세자가 자진신고한 서식은 과세당국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세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됨

○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납부를 검증하는 데 필요한 정보

를 확보할 수 있음

○ 확보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조세탈루 혐의가 높은 납세자를 선택적으

로 세무조사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외국기업의 국내투자가 증가하고 거래구조가 복잡해지면

서 과세당국은 세원관리를 위한 정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제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제출하는 해외투자나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

거래(이하 ‘국제거래 등’이라 한다)에 관한 세무신고 서식 등을 통해 국제거래 정보를 

확인함

□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납세자가 제출하는 국제거래 등에 

오류가 있거나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신고 절차

를 통해 과세당국이 정확하고 다양한 국제거래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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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13년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의 하나로 국내기업

의 해외투자에 관한 서식의 제출대상 확대와 미제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제시함

□ 이에 과세당국은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해 납세자의 자료제출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세원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은 세무신고 서식에 포함시켜 관련 정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법인의 국제거래 등에 관한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개

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과세당국이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봄

○ 단, 비거주자 원천징수, 국가 간 정보교환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과 개인의 국제거

래 정보수집과 관련된 정보보고 서식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 2013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외에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사항도 추가 

검토하고 국내기업의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제출 강화방안도 함께 살펴봄

□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제도를 소개한 제Ⅱ장부터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제시한 제Ⅳ장

까지 4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Ⅱ장에서는 세무신고서식의 역할과 우리나라의 국제거래 등에 관한 정보보고 서

식을 조사함

○ 제Ⅲ장에서는 OECD 국가의 정보수집 현황을 조사한 후 관련 서식을 두고 있는 주

요 4국가(미국, 호주, 일본과 벨기에)의 국제거래 등에 관한 정보보고 서식과 자료수

집 방안을 상세히 조사함

○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서식 제출대상, 제출정보와 제출유인 제도를 비

교·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함



Ⅱ. 우리나라의 국제거래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 내국법인은 세법에서 정한 법정 신고기한까지 법정 신고서식을 자진신고하는 방식으로 

법인세액을 확정함

○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에 법정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1)

□ 우선 세무신고서식의 일반적인 종류와 역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제

거래 등에 관한 서식을 조사함

○ 세무신고 서식은 세금을 계산하는 서식, 비과세 또는 감면 등의 신청에 관한 서식, 

정보를 보고하는 서식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며, 본 보고서는 국제거

래 등과 관련하여 정보를 보고하는 서식에 중점을 두고 있음

1. 세무신고서식

가. 세무신고서식의 종류

□ 세무신고서식은 크게 세무조정항목의 산출과 관련된 서식, 비과세 및 감면 등에 관한 

신청서식과 정보보고와 관련된 서식의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음

□ 세무조정항목의 산출과 관련된 서식을 통해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세액계산 과정을 구

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음

1) ｢법인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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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로 법인세법과 관련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접대비조정명세서

(갑),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 등과 같은 서식이 있으며 세무신고서식의 많은 부

분을 차지함

○ 이러한 신고서식을 통해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세무조정항목이 올바르게 계산되었는

지를 검증할 수 있으며, 과세당국이 세금계산에 필요한 세부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

□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신청서식은 납세자가 조세혜택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으로 과세당국은 이 서식을 통해 비과세 및 감면 등의 적용사실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그 예로 세액공제신청서, 합병특례과세신청서, 물납신청서,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

신청서 등이 있음

○ 이러한 서식에는 법, 시행령에서 사전 승인이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작성된 경우가 많음

□ 정보보고와 관련된 서식은 과세당국이 궁극적으로 향후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이지만 납세자가 신고한 세무조정항목이나 세액과는 직접적인 관련

성은 없는 것임

○ 이러한 서식의 예는 각 소득의 지급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

익계산서 등이 있음

○ 국제거래 등의 경우 다른 거래와 비교할 때 정보보고와 관련된 서식의 종류가 많고 

다양한 내용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세무신고서식을 통한 정보 비대칭성의 완화

□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가 있기 전까지 납세자의 세원과 과세표준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음

□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통해 과세당국은 소득의 종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알 수 있으



Ⅱ. 우리나라의 국제거래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13

며, 신고과정에서 세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과세당국과 납세자 사

이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됨

□ 그러나 최근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거래구조가 복잡해지고 있어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

계산에 관한 정보만 가지고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특히 국제거래는 국내거래와 비교해 관련 정보의 수집이 용이하지 않고 세액계산 과정

에서 그 구체적인 거래를 알지 못해 세원 포착과 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그 결과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대한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검증하기 위해 해외현지법

인의 거주국, 거주도시 및 경영상황, 거래규모나 재무정보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필

요함

□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의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국제거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거래와 관련된 서식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함

다. 세무신고서식을 통한 납세순응2)

□ 납세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보고할 때 얻는 이익과 탈세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득을 비

교하여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결정함

□ 정부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거나 세

액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함

□ 제재나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세액계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보고 서식의 성실신고

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

2) 현진권, ｢세무신고서식과 납세순응｣, 󰡔국세월보󰡕 제476호, 2006.1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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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납세자가 신고서식을 성실하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미제출에 대한 처

벌이나 성실한 보고에 대한 혜택을 마련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음

□ 또한, 성실신고 의도를 가진 납세자가 복잡한 세무신고서식으로 인해 잘못 신고하는 일

이 없도록 관련 서식은 꼭 필요한 정보 위주로 간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김유찬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서식의 종류는 많고 한 개의 서식에 담긴 정

보의 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지적하면서 서식의 통합 및 단

순화를 주장한 바 있음3)

○ 또한 납세자가 세무신고서식을 통해 제출한 정보를 과세당국이 적극 활용해 중복되

는 소명자료나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주장함4)

2.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해외직접투자의 명세, 투자받은 기업의 재무상황과 해

외 영업소의 설치현황 등의 명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음

○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법에서 정한 거래·행위를 하거나 지급하는 것을 의미함

－ 즉,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

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나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

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임

□ 과세당국은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으며, 거짓된 내용을 제출한 경우도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3) 김유찬·정지선,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지수에 대한 평가와 경쟁력 강화 방안｣, 󰡔조세연구󰡕 제9-2
권, 한국조세연구포럼, 2009

4) 김유찬·정지선, ｢조세분야 국가경쟁력 지수에 대한 평가와 경쟁력 강화 방안｣, 󰡔조세연구󰡕 제9-2
권, 한국조세연구포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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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까지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제출하는 서식은 투자 상황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별지 제

81호 서식),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별지 제82호 서식)와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별

지 제83호 서식)임5)

○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

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

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만 

제출

○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

○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

○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법으로 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만 제출

□ 2013년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개별 거래내역의 파악이 

불가능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현지법인의 손실거래 명세서를 추가함

○ 내국인과 해외현지법인과의 손실거래 및 해외현지법인과 제3자와의 손실거래에 대

한 상세내용을 제출하게 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손실위장거래를 통해 해외 비

자금 조성, 국외재산 도피와 부당한 비용공제 등의 역외탈세 가능성을 밝히고자 함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모법인인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현황과 각 해외현지법인의 기본사항 

및 투자내역을 제출함

5)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6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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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현황

□ 내국인이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국가(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했을 때 특수관

계가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해서 제출현황을 기재함

□ 서식의 기재내용: 전기 말 가동법인 수, 해당 사업연도의 신설 법인 수, 해당 사업연도 

중 청산(지분양도) 법인 수, 제출대상 법인 수, 제출법인수와 미제출 법인 수

2) 해외현지법인

□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해외 현지법인별로 해외현지법인의 기본사항과 투자내역에 관한 

내용을 기재함

가)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 해당 현지법인이 국내모법인의 자회사인지 국내모법인의 손회사 이하인지 체크함

□ 서식의 기재내용: 해외현지법인명,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거주지국, 투자일자, 현지 

납세자번호, 해외현지법인소재지, 업종 및 업종코드, 직원 수 및 모법인 파견직원 수, 

현지법인 전화번호를 기재함

○ 업종코드는 국세청 기준경비율 코드를 기재함

나) 해외현지법인 투자내역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현황, 해외현지법인이 10% 이상 직접 소유한 자회사 현황과 

청산 또는 지분양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함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현황과 관련된 사항: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 거주지국,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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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대부투자내역을 기재함

○ 각 주주별 출자내역: 출자금액, 주식 수, 지분율, 배당금수입

○ 각 주주별 대부투자내역: 대여금, 대부수입이자

□ 해외현지법인이 10% 이상 직접 소유한 자회사 현황에 관한 사항: 자회사명, 업종, 소재

지(국가와 도시명), 출자일, 현지법인의 출자금액, 지분율, 당기순손익

□ 청산 또는 지분양도 여부와 관련된 사항: 청산 또는 지분양도 일자, 청산유형, 회수금

액, 주거래은행 신고여부를 기재함

3) 제출기한

□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법인세 자진신고납부 기한까지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함

□ 다만, 관련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제출한 경우 제출 또는 보완요

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6)

나.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에는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제출 현황, 해외현지법인

별 재무제표를 제출함

□ 제출대상 현지법인 수, 제출 현지법인 수와 미제출 현지법인 수를 모두 기재함

6)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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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에 관한 서식 기재내용: 해외현지법인별로 해외현지법인명 및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에 관한 내용을 기재함

○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나 결손금 처리계산서의 

경우 적용환율을 기재함

○ 국내기업의 요약대차대조표 서식과 유사하나 요약대차대조표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대여금, 매입채무, 차입금을 별도로 기재해야 된다는 점이 특이사항임

○ 국내기업의 요약손익계산서 서식과 유사하나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매출과 매입, 모

회사 파견직원의 급여를 별도로 기재하는 점이 특이사항임

□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법인세 자진신고납부 기한까지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함

□ 다만, 관련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제출한 경우 제출 또는 보완요

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7)

다.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이 서식에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해외영업소 설치명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 제출대상 해외영업소 수, 제출영업소 수와 미제출 영업소 수를 보여줌

○ 제출대상 해외영업소 수에는 전기말 가동 영업소 수, 해당 사업연도 중 설립 영업소 

수, 당기 중 폐쇄(철수)영업소 수를 포함하고 있음

7)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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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영업소 설치명세

□ 해외영업소 기본사항, 해외지점의 요약대차대조표와 요약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경영상

황과 폐업(철수) 여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함

가) 해외영업소 기본사항

□ 해외영업소명,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거주지국, 해외영업소 소재지, 현지납세자번호, 

설립일자, 설립형태(지점 또는 사무소), 업종(업종코드), 직원 및 본점파견 직원 수에 

관한 정보를 기입함

나) 해외지점 경영상황

□ 해외영업소가 지점형태인 경우에만 이 부분을 기입함

□ 해외지점 요약대차대조표와 해외지점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함

○ 모두 적용환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요약대차대조표는 자산총계, 토지 및 건축물, 기계장치와 차량운반구, 기타, 부채총계

와 자본총계(본점지원경비 포함)에 관한 내용만 요구함

□ 요약손익계산서는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소득세와 당기순손익에 관한 내용만 기재를 요구함

다) 폐업(철수) 여부

□ 폐업 또는 철수 일자와 이로 인한 회수금액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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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기한

□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법인세 자진신고납부 기한까지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함

□ 다만, 관련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제출한 경우 제출 또는 보완요

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8)

라.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납세자가 법인세 자진납부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제재는 없음

○ 단, 2013년 8월 발표한 개정(안)에서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가 없어도 법인세 자

진납부신고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안을 발표함

□ 다만,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법인이 정당한 사유9) 없이 법정 기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함

○ 이 경우 과세당국은 투자받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만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함

○ 2013년 8월 발표한 개정(안)에서 과태로 부과대상을 현행 50% 이상 직·간접 투자

한 해외현지법인에서 10% 이상 직·간접 투자한 해외현지법인으로 부과대상을 확

대하는 안을 발표함

8) ｢법인세법｣ 제121조의2 제2항

9) 정당한 사유란 화재·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한 경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

된 경우, 자료의 수집·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앞에 열거한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 내에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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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

는 법정 서식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함

□ 국제거래 등에 대한 정보보고 서식은 국제거래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갑)),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별지 제8호 서식(을)),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별지 제8호

의2 서식)가 있음

□ 한편, 무형자산(별지 제1호서식), 용역거래(별지 제2호서식)와 재화에 대한 정상가격산

출방법신고서(별지 제3호서식)가 별도로 존재함

가. 국제거래명세서

1) 제출대상

□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확정신고 기한까

지 국제거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2) 제출서식

□ 이 서식은 제출인의 인적사항, 거래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 기본사항과 국외특수관계

인과의 국제거래 현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외특수관계인별로 작성함

□ 제출인 인적사항에 관한 내용: 상호 및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주소), 대표자, 

업종 및 업종코드, 사업연도 및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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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특수관계인 기본사항에 관한 내용: 거래상대방의 법인명(상호), 현지기업 고유번

호, 소재국가, 설립일, 현지 납세자번호, 소재지(주소), 주업종 및 업종코드, 제출인과의 

관계, 사업연도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 현황에 관한 내용: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을 재화

거래, 용역거래, 대차거래와 자본거래로 구분함

○ 재화거래: 매출거래와 매입거래로 구분함

－ 매출거래: 재고자산(상품 및 제품), 재고자산 외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 매입거래: 재고자산(상품 및 제품), 재고자산 외의 유형자산, 무형자산

○ 용역거래: 매출거래와 매입거래로 구분함

－ 매출거래: 지급보증, 그 밖의 용역거래, 이자, 사용료

－ 매입거래: 지급보증, 그 밖의 용역거래, 이자, 사용료

○ 대차거래: 사업연도말 차입금 및 사업연도 중 최고잔액, 사업연도말 대여금 및 사업

연도 중 최고잔액

○ 자본거래: 국외특수관계인 주식의 기초 소유현황, 사업연도 중 주식의 증·감 현황, 

기말 주식 소유현황을 보여줌

－ 기초, 기중 변동, 기말의 경우 각각 주식 수, 취득가액(기중 양도시 양도가액 표

시)을 표시함

○ 사업연도 중 증자 또는 기존주식 취득 명세: 취득(증자)일, 취득(증자)방법, 취득(증

자) 주식 수, 취득(증자)가액, 양도인(성명, 소재국가, 특수관계 유무) 기재

○ 사업연도 중 감자 또는 보유주식 양도 명세: 양도(감자)일, 양도(감자)방법, 양도(감

자) 주식 수, 양도(감자)가액, 양수인(성명, 소재국가, 특수관계 유무) 기재

3) 제출기한

□ 법인세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 다만,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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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과세당국에 신청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나.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

1) 제출대상

□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 동안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거나(매출거래) 국

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매입거래) 작성하며 국제거래명세서와 

함께 제출함

2) 제출서식

□ 특수관계인명과 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를 기재함

□ 매출거래와 매입거래에 대해 보증(차입) 내역과 지급보증 정상가격에 관한 정보를 기

재함

○ 보증(차입) 거래 내역: 채권자, 소재국가, 통화, 보증금액,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상

환)일, 이자율

○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요율, 금액

3) 제출기한

□ 법인세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 다만,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로서 과세당국에 신청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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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1) 제출대상

□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를 증명할 목적에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요구함

□ 단, 거래금액이 일정액 이하이거나 중복된 다른 서식을 제출한 경우 해당 서식의 제출

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 첫째, 해당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

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서식 제출이 면제됨

○ 둘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 서식 제출

이 면제됨

2) 제출서식

□ 국외특수관계인의 명칭, 소재지(주소), 사업연도, 주업종코드,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특수관계인의 구분, 주식 등 소유비율의 기본정보를 기재함

○ 특수관계인은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점·지점, 해외 타 지점으로 구분함

－ 피지배: 국외특수관계인이 납세의무자(국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

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

－ 지배: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

는 간접 소유

－ 자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인 및 납세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

－ 실질지배: 납세의무자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

침의 전부나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납세의무자와 

어느 한 쪽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어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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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의 관계에 있는 자

－ 본점·지점, 해외 타 지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거래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 주식 등 소유비율에는 직접소유(피소유), 간접소유(피소유) 비율과 총소유(피소유)

비율을 기재함

－ 소유란 납세의무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경우

－ 피소유란 국외특수관계인이 납세의무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경우

□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손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손익과 법인세비용 차감전 순손

익 정보가 포함된 요약손익계산서를 제출함

3) 제출기한

□ 법인세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 다만,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

우로서 과세당국에 신청하고 승인받으면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라.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1) 제출대상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는 거주자인 납세자는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

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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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식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는 무형자산, 용역거래와 기타 재화거래에 대해 각각 별도의 

서식을 정하고 있음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에는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정보, 대상거래, 거래금액 산정

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 거래가격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기재함

구분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번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1호서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1호의2서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별지 제1호의3서식

제출대상

1) 배제대상

 ∙ 전체 재화거래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경우

 ∙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
원 이하인 경우

국외특수관

계인

법인명(상호), 소재 국가, 대표자(성명), 업종, 신고인과의 관계(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점·지점 등), 소재지(주소)

대상거래

1) 무형자산의 소유권자

2) 무형자산의 명칭

3) 사용허락 거래

 ∙ 사용허락 계약일

 ∙ 사용허락 기간

4) 매매거래

 ∙ 매매거래일

 ∙ 매매거래 금액

1) 용역거래의 종류: 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인지 기재

2) 주된 사업활동

3) 제공용역

 ∙ 특정 용역: 해당 거주자나 

국외특수관계인만을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

 ∙ 공통 용역: 해당 거주자나 

국외특수관계인 모두를 위

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

대상거래

<표 Ⅱ-1>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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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1) 사용허락 거래

 ∙ 일시불 사용료

 ∙ 사용료율

 ∙ 사용료율의 적용대상 순매

출액 등의 산정방법

 ∙ 정상각격 산출방법

2) 매매거래

 ∙ 매매거래 금액 산정방법

1) 정상가격 산출방법

2) 용역 대가 청구 방식 및 금

액

 ∙ 직접청구: 용역을 제공하거

나 제공받은 대가를 용역 

수혜자별로 구분 경리해서 

계산하고 청구한 금액 기재

 ∙ 간접청구: 용역을 하나 이상

의 수혜자를 위해 제공할 

때 용역 대가를 일정한 기

준에 따라 배부하여 청구한 

금액 기재

3) 간접청구 배부기준: 하나 이

상인 경우 주요 배부기준 

기재

정상가격 산출방법

위 방법의 
선택 이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 결정방법의 종류와 그 방법의 적
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표 Ⅱ-1>의 계속

3) 제출기한

□ 법인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 단,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함

마.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납세자가 법인세 자진납부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제재는 없음

□ 그러나 과세당국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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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가 부과되는 대상은 정상가격 산출에 필요한 거래가격 산정방법 등의 관련 자

료임

○ 이 자료에는 국제거래명세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등의 국제거래 관련 서식이 

포함됨

4. 특정외국법인(구, 조세피난처) 유보소득에 관한 자료 

□ ｢국조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관한 서식을 제출해야 함

○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임

○ 이 경우 출자한 내국인이란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임

○ 단, 각 사업연도 말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

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이 경우 특정외국법인에 관한 재무제표와 유보소득의 산출근거 등에 관한 총 8개의 서

식을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중 정보보고와 관련된 서

식이 포함되어 있음

○ 서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병)까지 특정 외국법인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요구함

□ 서식의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가산세 등의 과태료 규정은 없음

○ 납세자가 관련 서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부담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에 내국인이 투자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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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식 중 국외출자 명세서

1) 제출대상

□ ｢국조법｣ 제30조에 따른 저세율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한 경우 국외출자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이 경우 ｢국조법｣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부터 제20조까지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내국인만 해당 서식을 제출함

□ 여기서 저세율 국가 또는 지역이란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

가 또는 지역을 의미함

○ 이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

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합계(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 결손(缺

損)인 사업연도의 경우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봄)에 대한 조세의 합계가 그 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 합계의 15% 이하가 되는지에 따라 결

정됨

2) 제출서식

□ 직접 출자법인(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외국에 직접 출자한 경우)과 간접 출자법인(내

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직접 출자한 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50% 이상 출자한 경우)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정보를 기재함

□ 즉, 현지법인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대표자의 성명과 국적, 소재지의 국가와 도시, 

설립일, 업종, 종업원 수(파견 및 현지 직원 수 구분기재), 통화종류, 수입금액, 자본금 

변동사항(기초, 증감, 사유, 기말), 출자비율(기초 및 기말), 배당금, 유보잉여금에 관한 

정보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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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기한

□ 법인세 확정신고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점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

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 등

□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작성함

□ 이와 관련해서 7개의 서식을 작성해야 함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

서(을),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병),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 명세

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갑),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범위 판정 명세서(병)을 작성함

○ 그 밖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등이 있으나 이는 세액계산과 관련된 

서식이므로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음

□ 서식에 포함된 정보는 특정외국법인의 일반정보(법인명, 업종, 고유번호, 사업연도, 소

재지), 자본금 명세,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 판정, 판정을 위해 최근 3년간 

특정외국법인의 조세부담과 업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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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세부내용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

○ 특정외국법인
○ 법인명, 업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사업연도, 소

재지

○ 특정외국법인 자

본금 명세
○ 자본금, 발행주식 수

○ 내국인과 특정외

국법인의 특수관

계인 판정기준

○ 주식소유(내국인과 비거주자의 직·간접 비율)
○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지배관계가 있

는지 체크

○ 특정외국법인 조

세부담 등

○ 최근 3사업연도 평균 특정외국법인 조세부담: 평균 

조세부담비율, 세전당기순이익, 납부세액, 적립금 등

○ 업종 및 주된 사업기준

○ 해외 지주회사 여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을)

○ 특정외국법인
○ 법인명, 업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 사업연도, 소

재지

○ 사업연도별 조세

부담액

○ 최근 3년 동안 조정 후 세전 당기순이익, 납부세액,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감소세액을 기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 판정 

명세서(갑)~(병)-
특정외국법인별 

작성

○ 실질적인 사업의 

명세

○ 고정시설의 종류

○ 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 및 종목

○ 총거래금액: 수입금액, 매입원가

○ 법에서 정한 사

업의 거래기준과 

특수관계인과 거

래기준

○ 거래기준: 사업의 종류 별 거래금액, 총거래금액 대

비 비율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기준: 거래의 종류, 거래금액의 

합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과 거래비율

○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사업의 종류, 총수입금액과 비

율

○ 해외지주회사와 

자회사에 관한 

정보

○ 해외지주회사: 법인명, 업종, 해외현지기업 고유번

호, 사업연도, 소재지

○ 자회사 현황: 법인명, 소재지, 지주회사 소유비율, 
취득일, 배당기준일, 보유개월 수, 배당지급액

○ 자회사 요건과 지주회사 요건에 관한 사항

<표 Ⅱ-2>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관련 서식

다.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서식의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나 과태료 규정은 별도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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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국제거래에 관한 서식의 제출대상, 내용, 제출기한과 가산세를 

요약함

구분 서식명 근거법령 제출대상 내용 제출기한 가산세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해외
현지
법인 

명세서

｢법인세법｣ 
제121조의2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금전 대여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계를 맺
기 위한 거래나 행위
가 있는 내국법인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
상인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지분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내국법인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해외현지법인 투자내역

법인세 신고일

없음
** 개정안에 1천

만원 가산세 
부과하는 방
안 발표

제출 또는 보완요
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단, 
50% 이상 직간접
적으로 투자한 내
국법인에만 보완 
요청 가능
** 개정안에서 

50%를 10% 변
경하는 방안 포함

미제출 및 거짓 
자료 제출에 대
해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 부
과

해외
현지
법인 
재무

상황표

｢법인세법｣ 
제121조의2

○피투자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소유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
상인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지분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내국법인

○요약대차대조표
○요약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매

출, 매입과 모회사 파견
직원 급여를 별도 개재

상동 상동

해외
영업소 
설치

현황표

｢법인세법｣ 
제121조의2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
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을 위해 자금
을 지급

○해외영업소 일반사항
○해외지점의 요약대차대

조표, 요약손익계산서
○폐업 및 철수여부

상동 상동

(개정안) 
해외
현지

법인의 
손실
거래 

명세서

｢법인세법｣ 
제121조의2
에 추가 
예정

미정.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개정안 발표 후 
확인가능

미정. 구체적인 내용은 시
행령 개정안 발표 후 확인
가능

(개정안) 법인세 
신고일. 

피투자회사 
지분의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내국법인에만 
적용

(개정안) 미제출 
및 거짓자료 
제출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표 Ⅱ-3> 우리나라의 국제거래서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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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식명 근거법령 제출대상 내용 제출기한 가산세

국내

기업의 

국제

거래

국제

거래

명세서

｢국조법｣ 
제11조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

액을 재화거래(매출 및 

매입), 용역거래(매출 및 

매입), 대차거래, 자본거

래로 구분해서 기재

○증자 또는 기존주식 취득

○감자 또는 보유주식 양도

법인세 신고일 없음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일정기한 내

미제출에 대해 

1억원 이하 

과태료

지급

보증 

용역

거래

명세서

｢국조법｣ 
제11조

특수관계인의 지급보증

을 하거나 지급보증을 

받은 자

○매출거래와 매입거래에 

대한 보증(차입)내역과 

지급보증 정상가격

상동 상동

국외

특수

관계자의 

요약

손익

계산서

｢국조법｣ 
제11조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

한 자. 다음 중 어느하

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

외함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 금액의 합

계가 10억원 이하이

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억원 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

무상황표를 제출한 

경우 

○특수관계인의 관계: 피지

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등

○주식소유 비율

○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 

내역

상동 상동

정상

가격

산출

방법

신고서

｢국조령｣ 
제7조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

는 자는 제외함

○재화거래 금액의 합

계가 50억원 이하이

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국외특수관계인별 재

화거래 금액의 합계

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

계가 1억원 이하

대상거래, 정상가격산출방

법, 해당 방법의 선택이유

를 기재하며 거래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 서식으로 구

분

1) 무형자산 서식

 ○무형자산 사용허락 거

래

 ○무형자산 매매거래

2) 용역거래 서식

 ○제공용역이 특정용역인

지 공통용역인지 구분

 ○용역대가 청구방식 및 

금액에 대한 내용 포함

3) 기타거래 서식

상동 상동

<표 Ⅱ-3>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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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서식명 근거법령 제출대상 내용 제출기한 가산세

특정외

국법인 

유보소

득

국외

출자

명세서

｢국조령｣ 
제37조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

제발생소득의 15% 이하

인 국가나 지역에 본점 

등을 둔 외국법인에 출

자한 내국법인

해외현지기업에 관한 기본

정보, 종업원수, 통화종류, 
수입금액, 자본금 변동사

항, 출자비율, 배당금과 유

보잉여금을 기재

법인세 신고일 없음

기타
｢국조령｣ 
제37조

대상 외국기업의 자본금, 
특수관계인 판정기준, 조세

부당액, 고정시설의 종류 

등 실질적인 사업에 관한 

내용, 해외지주회사와 자회

사의 정보

법인세 신고일 없음

<표 Ⅱ-3>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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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국가의 국제거래 정보 보고 현황10)

□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를 제외한 OECD 국가의 이전가격과 특수관계인

에 관한 정보의 문서화, 문서의 제출기한, 세무신고 시 보고하는 국제거래 서식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해 검토함11)

□ OECD 국가 중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국가는 독립적인 국제거래 서식을 두지 않고 

이전가격(국제거래 포함)의 문서화12) 의무 강화를 통해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하고 있음

○ 문서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고 과세당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납세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

래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반면, 호주, 우리나라와 미국 등 의 국가는 문서화뿐만 아니라 국제거래 서식을 통해 필

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미국의 경우 국제거래와 관련된 문서화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거래 서식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호주의 경우에도 자발적인 문서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국제거래 서식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10) Deloitte, 2012 Global Transfer Pricing Country Guide, 2012. 참조

11) 자세한 내용은 ‘[부록 1] OECD 국가의 국제거래 보고현황’ 참조

12) 본 보고서에서 문서화란 용어는 기업이 자신의 이전가격 및 이전가격산정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

는 자료를 구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문서화 대상에 정상가격산정방법

과 그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거래 내역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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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의 경우도 문서화를 권장하고 있으나 조세피난처 서식의 미제출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함

○ 한편, 국제거래 서식 제출을 요구하면서도 적시성 있는 문서화에 실패한 경우, 가산

세를 부과하는 국가로는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등 9개 국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일본은 세무조사 전에 문서화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국제거래 서식을 통해 관련 정보

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 밖에 칠레, 룩셈부르크,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는 문서화와 국제거래 서식 제출을 

모두 요구하지 않음

구분

문서화 요구 정도

가산세 부과(강제)
문서화한 경우 혜택 

제공(자발적)
제재나 혜택 
없음(권장)

문서화 및 

국제거래서식 

제출 요구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이스라엘,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호주, 이탈리아, 
우리나라, 멕시코, 터키, 

미국

벨기에, 슬로바키아

문서화만 요구
프랑스, 독일, 헝가리,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아일랜드, 스웨덴, 

스위스

국제거래서식 

제출만 요구
일본

문서화 및 

서식제출 

미요구

칠레,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주: 1. 세무조사 이전에 문서화가 요구되는 경우에만 문서화 요구가 있다고 보았으며, 일본과 같

이 세무조사 기간 동안 정보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화 의무가 없다고 표시함

2. 문서화한 경우 제공하는 혜택은 사전 문서화가 인정될 때 이전가격 조정으로 인해 과세표

준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임

3. 문서화나 국제거래 서식을 제출하는 것으로 표시된 국가에서 요구하는 자료 및 제도의 적

용대상자, 정확성과 정교함의 정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4. 벨기에는 조세피난처 송금액에 대한 서식을 제출함

자료: Deloitte, 2012 Global Transfer Pricing Country Guide, 2012. 참조

<표 Ⅲ-1> OECD 국가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보고 현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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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정보를 기초로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보고서식을 작성하는 국가 중 미국, 호주, 일본

과 벨기에의 국제거래 정보보고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함

○ 벨기에는 국제거래의 제출대상을 조세피난처로 한정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여서 

조사대상 국가로 선정함

2. 미국

□ 미국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고 있으며, 관련 서식

의 미제출이나 불완전한 신고에 대해 신고기한 경과 즉시 가산세를 부과함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한국과 같이 별도의 서식이나 신고기

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

□ 그 대신 이전가격에 관한 문서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가산세를 부과함

○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전가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

세를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와 같은 별도의 서식이 있지 않으며 제

5471호에서 CFC에 대한 간단한 재무정보를 기재함

가. 국내회사의 해외투자

1) 제5471호 서식 특정 외국기업과 관련된 미국인의 정보보고(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Certain Foreign Corporations)

□ 목적: 내국세법 제6038조 및 제6046조에 따라 특정 외국회사의 주주, 이사이거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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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미국 시민 또는 미국 거주자에게 외국회사에 관한 정보를 과세당국에 보고하도록 함

□ 제출의무자: 네 가지 중 한 가지 분류에 포함되는 모든 미국인은 서식에서 요구하는 정

보를 보고할 의무가 있음

○ A: 요건을 만족한 미국인13)이 소유한 외국법인(foreign corporation)의 이사나 임

원인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U.S. citizen or resident)

－ 여기서 요건을 만족한 미국인이란 외국기업 주식의 10% 이상 주식소유요건14)

을 만족한 자나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함

○ B: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의 범주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함

－ 외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자가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10%의 주식소유요

건을 만족하게 된 경우

－ 기존에 외국법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자가 10%의 주식소유요건을 만족하

는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

－ 미국 주주로 간주되는 자

－ 미국인이 되는 시점에 10% 주식소유요건을 만족하게 된 자

－ 10% 주식소유요건 미만으로 지분을 낮추기 위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처분한 미

국인

○ C: 외국법인의 회계기간 동안 적어도 연속되는 30일 동안 외국법인의 통제를 받은 

미국인

○ D: 과세연도 중 적어도 연속되는 30일 동안 피지배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15)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 주주

13)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미국인(U.S. person)이란 i)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 거주자 ii) 국내 파트너

십 iii) 외국 신탁(estate or turst)이 아닌 신탁을 의미함

14)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주식소유요건(stock ownership requirement)이란 외국법인 주식가치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모든 주식의 10% 이상 의결권을 보유한 것을 의미함

15) 의결권 있는 주식의 의결권의 50%나 회사 주식 가치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

는 미국 주주가 있는 외국법인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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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71호 서식은 위 제출의무자별로 작성할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표 Ⅲ-2>와 

같음

○ 제출의무자를 네 부류로 세분화하고 각 대상자가 입력할 정보를 구분하고 있어 과세

당국은 필요한 정보만 취합할 수 있고 납세자는 서식 작성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

감할 수 있을 것임

구분 A B C D

공통부분 ○ ○ ○ ○

Schedule A － ○ ○ －

Schedule B － ○ ○ －

Schedule C, E, F － ○ ○ －

Schedule G ○ ○ ○ ○

Schedule H － － ○ ○

Schedule I － － ○ ○

Schedule J － － ○ ○

Schedule M － － ○ －

Schedule O, Part 1 ○ － － －

Schedule O, Part 2 － ○ － －

자료: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2012.12.

<표 Ⅲ-2> 제출의무자별 제5471호 서식 작성

□ 보고방법: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해서 신고기한까지 제출함

□ 제5471호 서식은 크게 11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항목을 아래 표에서 설명함

○ 외국법인에 대한 기본정보와 외국법인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 특히 모든 제출의무자가 제출할 의무가 있는 Schedule G는 여러 가지 질문에 예 또

는 아니오로 답하는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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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법인의 정보가 있는 구체적인 위치와 연락처(외국법인의 장부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 보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고 있어 관련 자료가 필요할 때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외국법인의 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연도뿐만 아니라 한 기업의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함

구분 내용

공통부분

1. 외국법인의 과세연도 －

2. 제출의무자에 관한 사항

○ 이름 

○ 주소 

○ 과세연도 

○ 사회보장번호 

○ 제출의무자 분류(4가지 중 해당되는 곳) 
○ 연도 말 외국법인 주식 소유지분 

○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사회보장번호와 주주·이사·임원 중 해당되

는 지위

3. 외국법인에 관한 기본

정보

○ 이름 

○ (해당되는 경우) 외국법인 고용주의 납세자번호(사회보장

번호)
○ 참조번호(Reference Id number): 서식을 제출하는 자가 

부여한 번호이며, 매년 동일한 번호를 사용해야 함. 이는 

해당 외국기업과 거래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됨

○ 설립국가, 설립일자

○ 주된 사업장소(principal place of business)
○ 사업활동 코드(서식소개에 각 활동별 코드가 안내되어 있

음)
○ 기능통화(functional currency)

4. 외국법인의 회계기간 동

안 발생한 사건

○ 미국에 있는 지점이나 대리인의 이름, 주소와 납세자번호

(사회보장번호)
○ 미국 소득세의 신고대상인 경우: 과세표준과 미국에 납부

한 세금

○ 설립국가에서 외국기업의 법정 대리인이나 거주자인 대리

인의 이름이나 주소

○ 외국기업의 장부와 거래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이름

과 위치, 장부와 거래기록의 보관 장소

<표 Ⅲ-3> 제5471호 서식의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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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Schedule A
외국법인의 주식에 관한 

사항

○ 각 주식을 종류별로 간단히 설명

○ 발행주식 수와 유통주식 수: 회계연도 시작일과 마지막 날

의 수를 기재함

Schedule B
외국법인의 미국인 주주에 

관한 사항

○ 주주의 이름, 주소와 납세자번호(사회보장번호)
○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각 주식 종류별 설명

○ 회계연도 시작일의 보유주식 수

○ 회계연도 종료일의 보유주식 수

○ 피지배외국법인의 미배당 이익을 subpart F 이익이라 하

며, 이러한 subpart F 이익 중 미국인 주주가 차지하는 

비율

Schedule C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

1. 수익

순매출(= 총매출 - 매출차감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배당, 
이자, 총임대수익, 총 로열티 및 라이센스 수수료수입, 자본

이득, 기타 수익

2. 공제
보상(compensation), 임차료, 로열티 및 라이센스 지급액, 이
자비용, 감가상각비, 감모비용(depletion), 세금, 기타 공제액

3. 순이익
특별손익, 전기오류수정액, 임시조정액, 부당이득세(excess 
profits tax)나 전시이익(war profit)을 차감하기 전 이익

Schedule E
순이익의 소유자가 속한 

국가

순이익, 전시이익, 부당이득세 납부액이나 부당이득세 추정액

의 국가명이나 미국에 속한 금액인지 여부

Schedule F

대차대조표에 관한 사항

1. 자산

현금,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세부내

역 첨부), 주주 및 특수관계인 대여금, 자회사 투자(세부내역 

첨부), 기타 투자자산(세부내역 첨부), 감가상각 대상 고정자

산 및 감가상각누계액, 감모자산 및 감가상각누적액, 토지, 
무형자산, 영업권, 창립비, 특허·트레이드마크 및 다른 무형

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 기타 자산(세부내역 첨부)

2. 부채 및 자본

○ 부채: 매입채무, 기타 유동부채(세부내역 첨부), 주주 및 

다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금, 기타 고정부채(세부내역 

첨부)
○ 자본: 자본금(보통주 및 우선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사주처분원가

<표 Ⅲ-3>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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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Schedule G
과세연도 중 발생한 사건

과 관련한 질문 8가지: 예, 
아니오 중 하나를 체크

1) 과세연도 중 외국법인이 해외 파트너십의 지분을 10% 이
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하였는가?

2) 외국법인이 신탁 지분을 소유하였는가?
3) 외국법인이 부인 가능 법인체인 다른 외국법인을 소유하

고 있는가?: 부인 가능 법인체인 다른 법인을 소유하고 있

는 경우 제8858호 서식을 제출해야 함

4) 외국법인이 비용분담약정(cost sharing agreement)을 체결

하였는가?
5) 외국법인이 해당 과세연도 중 비용분담약정에 처음 참여

하였는가?
6) 외국법인이 법에서 정한 보고대상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가?
7) 외국법인이 법률에 따른 공제대상이 아닌 외국납부세액을 

지출하였는가?
8) 외국법인이 내국세법 제909조가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을 

지급했거나 지급예상액이 있는가?

Schedule H
이익잉여금과 이익에 관한 

사항

○ 당기 외국 장부에 계상된 순손익

○ 미국 재무제표 및 미국 세무회계 기준에 맞게 조정한 해외 

이익잉여금 및 순손익

  － 자본이득 또는 손실

  － 감가상각비, 감모비용

  － 투자공제(investment or incentive allowance)
  － 법정준비금 적립

  － 재고자산 조정, 세금, 기타(세부내역 첨부)
○ 총 가산액(total net additions)
○ 총 차감액(total net subtractions)
○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

Schedule I
외국법인의 주주가 얻은 

수익 요약

○ 주주의 성명과 사회보장번호를 기재하고 주주별로 8가지 

정보를 입력 [8가지 항목별로 세부내역을 기재하는 별도의 

작업시트(worksheet) 존재]
  － Subpart F 수입

  － 미국자산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의 합계

  － 수입배당금

  － 팩도링이익 등에 관한 사항

Schedule J
CFC의 이익잉여금과 이익

에 관한 정보
－

<표 Ⅲ-3>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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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Schedule M
CFC와 주주, CFC와 다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주식 등 자산의 매각, 비용분담약정, 커미션 등을 포함해 총 

26가지 거래에 대한 i) 미국에서 해당 거래를 신고한 자 ii) 
거래를 신고한 자가 통제하는 국내법인이나 파트너십 iii) 거
래를 신고한 자가 통제하는 다른 외국법인이나 파트너십 iv) 
CFC의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미국인 주주 v) 외국법인을 

통제하고 있는 법인의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미국인 주주

를 기재

Schedule O, 
Part 1

○ Schedule O는 외국기

업의 조직과 재조직, 주
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

한 사항을 기재

○ Part I은 미국 임원이나 

이사가 작성

○ 주주명, 주주의 주소, 주주의 사회보장번호, 10%의 주식을 

취득한 날짜, 추가적으로 10% 취득한 날짜

Schedule O, 
Part2

Part 2는 주주가 작성하는 

난임

○ Section A: 일반적인 주주에 관한 정보 - 성명, 주소, 사회

보장번호, 주주의 최근 소득세신고에 관한 사항(신고형태, 
신고한 날짜, 신고한 세무서), 주주가 최근 보고한 정보보

고 서식

○ Section B: 외국법인의 임원이나 이사인 미국인 - 미국인 

임원이나 이사의 이름, 주소, 사회보장번호, 이사인지 임원

인지 구분

○ Section C: 주식취득에 관한 사항 - 주주명, 취득한 주식의 

종류, 취득일, 취득방법, 취득한 주식의 수(직접취득, 간접

취득, 의제취득 각각 기재), 취득가액, 취득했던 자의 이름 

및 주소

○ Section D: 주식처분 - 처분한 주주명, 주식의 종류, 처분

일, 처분방법, 처분한 주식의 수(directly, indirectly, 
constructively), 처분가액, 주식처분한 자의 이름과 주소

○ Section E: 외국법인의 조직이나 재조직 - 양도자의 이름과 

주소, 사회보장번호, 양도일자, 외국법인에 양도한 자산(자
산명, 시가, 양도자가 미국인인 경우에는 수정 후 기초가

액),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양도한 자산에 대한 설명

○ Section F: 기타 추가정보 

자료: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2012.12.

<표 Ⅲ-3>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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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1) 제5472호 서식 25% 외국인 소유 미국회사나 미국에서 거래되거나 사업하는 

외국법인에 관한 정보보고(Information Return of a 25% Foreign-Owned 

U.S. Corporation or a Foreign Corporation Engaged in a U.S. Trade or 

Business)

□ 관련법: 내국세법 제6038A조 및 제6038C조

□ 목적: 과세연도 중 국내외 관계회사16)와 법에서 정한 보고대상 거래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 보고대상 회사(reporting corporation): 직·간접 외국인 지분보유 정도가 25% 이상인 

미국법인이나 미국에서 거래나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과세당국에 제5472호 서

식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제출대상: 보고대상 회사가 국내외 특수관계인과 보고대상 거래를 한 경우 관련 서식을 

과세당국에 제출함

□ 제출기한: 법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서식에 첨부해서 제출함

○ 단, 법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서식만 별도로 법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함

16) 관계회사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함

   ○ 보고대상 회사의 직·간접적인 지분비율이 25% 이상인 주주

   ○ 내국세법 제267조(b) 또는 제707조(b)(1)에 따라 보고대상 회사와 관계가 있는 자

   ○ 보고대상 회사의 25% 외국주주와 내국세법 제267조(b) 또는 제707조(b)(1)에 따른 관계에 있

는 자

   ○ 내국세법 제482조 및 관련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회사와 관계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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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비고

Part I - 보고대상 

회사에 관한 사항

(모든 보고대상 

회사가 작성)

○ 보고대상 회사의 이름, 구체적인 주소

○ 고용주의 납세자번호(사회보장번호)
○ 총자산가액

○ 사업활동 및 사업활동 코드

○ 이 서식을 통해 보고된 해외 관계회사 거래 총액

○ 해당 과세연도에 제출한 제5472호 서식의 수

○ 이 서식을 통해 보고된 지급총액

○ 법인의 설립국가

○ 보고대상 회사가 거주자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신고

하는 국가

○ 사업이 수행되는 국가

○ 외국인이 (a) 보고대상 회사의 의결권 (b) 보고대상 

회사 주식의 총가치 중 적어도 50% 이상을 직·간

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체크

Part II - 25% 
외국주주 (각 

주주별로 정보를 

입력)

○ 25% 지분을 직접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의 이름과 

주소

○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 시민권, 설립이나 조직이 있

는 국가

○ 25% 외국주주가 거주자로 소득세를 신고한 국가

○ 미국 사회보장번호, 미국인이 아닌 경우 Reference 
ID number

○ Reference ID 
number는 제

출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번호

이며, 추적가능

하게 매년 동일

한 번호를 사용

해야 함

Part III - 
특수관계인

○ 특수관계인이 외국인 또는 미국인인지 체크

○ 특수관계인의 이름과 주소

○ 미국 사회보장번호, 미국인이 아닌 경우 Reference 
ID number

○ 사업활동 및 사업활동 코드

○ 관계 - 보고대상 회사의 특수관계인, 25% 외국주주

의 특수관계인, 25% 외국주주인지 체크

○ 사업이 수행되는 장소

○ 특수관계인이 거주자로 소득세를 신고하는 국가

Part IV - 보고대상 

회사와 해외 

특수관계인 간 

통화거래(monetary 
transaction)

○ 주식, 유형자산의 판매, 비용분담액 회수, 임대료, 
로열티 대금 회수, 중개수수료 회수, 이자나 대여금

의 회수 등 총 12가지 현금회수 거래금액을 기재

○ 주식, 유형자산의 매입, 비용분담액 지급, 임차료, 
로열티 지급, 중개수수료 지급, 차입금이나 이자비

용의 지급 등 총 12가지 현금지급 거래금액을 기재

<표 Ⅲ-4> 제5472호 서식의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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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비고

Part V - 
보고대상회사와 

해외 특수관계인 

간 비통화거래 및 

불완전보수

(less-than-full 
consideration) 

○ 보고대상 회사는 보고대상 거래 스케줄을 첨부해야 

하며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의 시트를 작성해서 제출함

○ 거래금액과 거래성격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

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상: 국내특수

관계인과 거래

한 부분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

Part VI - 
추가정보

1) 거래대상 회사는 외국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를 

수입하는가?
2) 1)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수입물품의 관세가격보다 

재화의 원가가 더 높은가?
3) 2)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관세가격과 재화의 원가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

4) 1)과 2)에서 모두 예를 선택한 경우 제5472호 서식

을 제출하는 시점에 수입재화가 적절하게 처리되었

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미국 내에 있어 이러

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가?
5) 과세연도 중 외국모법인이 비용분담약정에 참여하

고 있는가?
6) 과세연도 중 외국모법인이 처음으로 비용분담약정

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 예 또는 아니오

로 체크

자료: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2, 2012.12.

<표 Ⅲ-4>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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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8858호 서식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foreign disregarded entity)17)

□ 제8858호 서식은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와 관련한 미국인의 정보보고(Information 

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Foreign Disregarded Entities)에 관한 서식임

□ 목적: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를 직·간접적으로나 간주 소유하고 있는 미국인이 제출하

는 서식으로 내국세법 제6011조, 제6012조, 제6031조와 제6038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용됨

□ 제출대상: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 부인 가능 법인

체의 세무상 소유주인 미국인은 제8858호 서식을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

○ 해당 과세기간 중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세무상 소유주인 미국인: Schedule M을 

제외한 서식의 모든 내용을 작성해야 함

○ 해당 과세기간 중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세무상 소유자인 CFC와 관련해 제5471

호 서식을 과세당국에 제출한 미국인은 제출대상에 포함됨

○ 해당 과세기간 동안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세무상 소유자인 피지배 외국파트너십

(Controlled Foreign Partnership)과 관련해 제8865호 서식을 과세당국에 제출한 

미국인은 제출대상에 포함됨

□ 보고방법: 소득세 또는 다른 서식의 정보보고 신고기한까지 제출함

□ 제8858호 서식을 통해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와 해외 부

인 가능 법인체의 재무정보, 장부의 위치를 포함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음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와 관련해서도 다른 서식과 동일하게 과세당국이 필요한 정보

를 예 또는 아니오 형태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음

17)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란 미국에서 조직되거나 설립되지 않은 기업이며, 실질 소유자와 분리되어 

있으나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 세법상으로 그 실체가 부인되는 기업임. 내국세법상 부인 가능 법

인체로 분류되는지에 관한 정보는 제8832호 서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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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비고

공통사항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과세연도(시작일과 종료일)
○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 납세자번호(사회보장번호)
○ 신고자의 과세연도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이름과 주소

○ (가능한 경우) 미국 납세자번호(사회보장번호)
○ 미국인이 아닌 경우 Reference ID number
○ 현지 법상 기업의 형태와 설립 국가

○ 설립일자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로 분류된 날짜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수입에 대해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

○ 사업활동의 성격

○ 기능통화

Reference ID 
number는 제출자

가 임의로 부여하

는 번호이며 이 

ID는 추적할 수 

있게 매년 동일한 

번호를 사용해야 

함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미국 대리인이나 미국지점의 이

름과 등록번호, 주소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장부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자

(또는 기업)의 이름과 주소, 장부와 기록의 보관장소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세무상 소유주의 이름과 주소

○ 과세기간

○ 미국인인 경우 납세자번호(사회보장번호)
○ 미국인이 아닌 경우 Reference ID number
○ 법적 설립국가

○ 기능통화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세무상 

소유주(수익적 소

유자)에 관한 정

보

○ 이름과 주소

○ 법적 설립국가

○ 미국인인 경우 납세자번호(사회보장번호)
○ 기능통화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직접 소

유주에 관한 정보

○ 세무상 소유주와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관계도,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 및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가 직·간접

적으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각 회사의 관계도

에 포함된 모든 회사의 설립국가, 세무상 기업형태, 소유

지분율,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도를 첨부

<표 Ⅲ-5> 제8858호 서식의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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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비고

Schedule C -
손익계산서(Inco
me Statement)

○ 총매출액

○ 총매출원가

○ 매출총이익

○ 기타 이익

○ 총이익

○ 총공제

○ 기타 다른 조정항목

○ 장부별 당기순손익

○ 미국의 일반적

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GAAP)에 따

른 기능통화로 

금액을 기재

○ 기능통화와 달

러금액을 모두 

기재

Schedule C-1 - 
내국세법 

제987조의 

손익정보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로부터 받은 송금액

○ 내국세법 제987조에 따른 기능통화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

는 손익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로부터 받은 송금액이 모두 직접 소

유주에게 귀속되었는가? -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

○ 과세연도 중 수익적 소유자는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로부

터 받은 금액과 관련해 내국세법 제987조에 따른 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변경하였는가? -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

Schedule F - 
대차대조표(balan

ce sheet)

자산항목

○ 현금 및 기타 유동자산

○ 기타 자산
회계연도 개시일

의 잔액과 회계연

도 종료일의 잔액

을 모두 기재
부채 및 자본항목

○ 부채

○ 자기자본

Schedule G - 
기타정보

○ 과세연도 중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가 신탁의 지분을 소유

한 적이 있는가?
○ 과세연도 중 해외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가 다른 해외 파

트너십의 지분을 10% 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적이 

있는가?
○ 과세연도 중 소유주가 부인 가능 법인체로 인정한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질문임. 수익적 소유자는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주식이나 부채와 관련한 손실을 청구하였는가?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에 대한 지분이 연결집단에서 분리

된 단위로 인식되는 경우, 분리된 단위가 규칙 

1.1503(d)-1(b)(5)(ii)에서 정의한 이중연결손실을 인식하

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금액을 기재

○ 기타 이중연결손실에 관한 질문내용 3가지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는 질문지 

성격임

<표 Ⅲ-5>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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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비고

○ 과세연도 중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가 내국세법 제901조
(m)에 따라 공제가 불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을 지급하였는

가?
○ 과세연도 중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가 내국세법 제909조

가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을 지급했거나 지급예상액이 있

는가?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의 수익적 소유자가 CFC이고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가 제조, 판매 또는 구매하는 지점의 역

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만 대답.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와 

CFC 사이의 국제거래나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와 CFC의 

다른 지점 사이의 국제거래가 있었는가? 

Schedule H - 
이익잉여금, 
이익이나 

과세표준(Current 
Earnings and 

Profits or 
Taxable Income)

○ 각 해외 장부별 당기순손익

○ 가산항목

○ 차감항목

○ 이익잉여금 및 이익(또는 과세표준)
○ DASTM 손익

○ 미국 달러로 이익잉여금 및 이익(또는 과세표준) 기재

Schedule M - 
해외 수익적 

소유자의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와 

신고의무자(또는 

다른 관계회사) 
사이의 

국제거래(Transac
tion Between 

Foreign 
Disregarded 
Entity of a 
Foreign Tax 

Owner and the 
Filer or Other 

Related Entities)

○ 19가지의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 거래에 대한 금액을 기

재

 － 가산: 재고자산의 판매, 자산권리의 판매, 특정 용역에 대

한 보상, 수수료수익, 임대료, 로열티수익과 라이센스수

익, 배당금, 이자수익, 기타 수익

 － 차감: 재고자산의 매입, 유형자산의 매입, 자산권리의 매

입, 특정 용역의 매입대가, 수수료지급액, 임차료, 로열티

와 라이센스지급액, 이자비용

 － 대여: 대출금과 차입금

○ CFC에 대해 19가지 항목에 대해 4 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기재: (i) 신고서를 제출하는 미국인, (ii) 신고자에 의해 통

제되거나 신고자를 통제하는 국내 회사나 파트너십, (iii) 
수익적 소유자 외에 신고자를 통제하거나 신고자에 의해 

통제되는 외국 회사타 파트너십, (iv) 신고자 외에 CFP에 

10% 이상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미국인

○ CFP에 대해 19가지 항목에 대해 5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기재: 4가지 형태는 CFC와 동일하며 여기에 수익적 소유

자를 통제하는 회사의 다른 소유주나 10% 이상 지분을 보

유하고 있는 미국주주를 추가 

○ 제8858호 서식

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각 해

외 부인 가능 

법인체별로 제

출함

○ 제출대상: 수익

적 소유자가 

CFC이거나 

CFP(Controlled 
Foreign 
Parnership)인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

자료: IRS, Instructions for Form 8858, 2012.12.

<표 Ⅲ-5>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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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865호 서식 - 해외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

□ 제8865호 서식은 해외 파트너십과 관련한 미국인의 정보보고(Return of U.S. Persons 

With Respect To Foreign Partnerships)에 관한 것임

□ 목적: 내국세법 제6038조 및 제6038조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과세당국에 제출하기 위한 

서식임

□ 제출대상: 서식의 제출대상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4가지 중 하나의 분류에 해당

하는 자가 서식을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

○ A: 파트너십의 과세연도 중 해외 파트너십 지분의 50% 이상 소유한 미국인임

○ B: 해외 파트너십이 해당 과세연도 중 지분의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들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그 미국인들임. 단, 첫 번째 제출자에 해당하면 두 번째 제출자

로 보지 않음

○ C: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미국인이 파트너십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 

해당 과세연도 중 해외 파트너십에 자산을 기부한 경우 그 미국인임

－ 기부 직후 해외 파트너십 지분 중 10% 이상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게 된 때

－ 또는 기부한 자산의 가치가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D: 과세연도 중 내국세법 제6046A조에 따른 취득, 처분과 지분의 변동과 같은 보고

대상 사건이 발생한 미국인임

□ 제출대상 분류별로 서식 중 작성해야 할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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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 B C D

공통부분 ○ ○ ○ ○

Schedule A ○ ○ ○ ○

Schedule A-1 ○ － ○ －

Schedule A-2 ○ ○ ○ ○

Schedule B, K, L, M, M-1, M-2 ○ － － －

Schedule N ○ ○ － －

Schedule D ○ － － －

Schedule K-1 ○ ○ － －

Schedule O － － ○ －

Schedule P － － － ○

자료: IRS, Instructions for Form 8865, 2012.

<표 Ⅲ-6> 제출의무자별 제8865호 서식 작성

□ 서식에서는 해외파트너십의 소유주, 해외 파트너십의 특정 파트너에 대한 정보, 손익과 

대차에 대한 재무정보, 파트너 사이의 거래 등과 같은 파트너십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요구함

○ 특히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함에 있어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경우 위증에 따

른 벌칙을 부여한다는 내용과 이에 서명날인하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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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공통사항

해외 파트너십의 과세연도

제출대상에

관한 정보

○ 이름

○ 사회보장번호(SSN)나 납세자번호(EIN or ITIN)
○ 주소

○ 제출대상의 분류(4가지 중에서 선택)
○ 제출자의 과세연도 중 부채: 논리코스, 적격 논리코스와 기타 부채로 구분

○ 제출자가 연결집단(consolidated group)에 속해 있으며 모법인이 아닌 경

우, 모법인의 이름, 납세자번호와 주소를 기재

특정 다른 

파트너에 

관한 정보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나 사회보장번호, 분류

해외 

파트너십

○ 해외 파트너십의 이름과 주소

○ 납세자번호

○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 납세자가 임의 부여한 Reference ID number
○ 설립국가

○ 설립일자

○ 사업장(principal place of business)
○ 사업활동

○ 기능통화, 환율

해외 

파트너십의 

과세연도에 

관한 정보

○ 미국에 있는 대리인의 이름, 주소와 사회보장번호

○ 해외 파트너십이 신고한 서식(Form 1042, Form 8804, Form 1065 or 
1065-B 중 선택)

○ 설립국가의 해외 파트너십의 대리인 이름과 주소

○ 해외 파트너십의 장부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이름과 주소, 장부와 

기록의 위치

○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하는 질문

 － 해외 파트너십이 특별 배분한 것이 있는가?
 － 파트너십이 내국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된 단위의 기업(seperate 

unit)을 소유하고 있는가?
 － 파트너십이 과세연도 중 총 수령한 금액이 25만달러 미만이고 연도말 총

자산이 USD 100만 미만에 해당하는가?
○ Form 8858을 보고한 경우 첨부

○ 설립국가에서 파트너십을 어떠한 형태의 회사로 보는가?

서명란

○ 무한책임 파트너 또는 유한책임회원의 서명과 날짜를 기재함

○ 모든 아는 정보와 지식의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증에 따른 벌과금을 부담

대리인

○ 대리인 이름, 대리인 서명, 신고일, 자진신고납부의 경우 체크

○ 세무대리인 번호(preparer tax identification number, PTIN)
○ 회사명, 회사의 납세자번호, 회사주소, 전화번호

<표 Ⅲ-7> 제8865호 서식의 세부항목



54

구분 세부항목

Schedule 
A

파트너십의 
의제소유권

(Constructive 
Ownership)

○ 직접지분소유 또는 의제지분소유 여부를 체크
○ 의제지분소유로 체크한 경우, 의제지분소유 대상자의 이름, 주소, 납세자번

호를 기재
○ 외국인인 경우 체크하는 난이 있음
○ 파트너십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파트너인 경우 체크하는 난이 있음

Schedule 
A-1

해외 
파트너십의 
특정 파트너

○ 각 파트너의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 외국인인 경우 체크하는 난이 있음
○ 질문) 파트너십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파트너 중 다른 외국인이 있는가?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

Schedule 
A-2

관계회사
(Affiliation 
Schedule)

○ 해외 파트너십이 직·간접적으로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국·
내외 파트너십의 리스트를 기재

○ 이름, 주소, 납세자번호, 영업손익(ordinary income or loss)
○ 해외 파트너십인 경우 체크하는 난이 있음

Schedule 
B

손익계산서 - 
거래 또는 
영업이익

○ 수익 - 총매출액, 매출차감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다른 파트너십, 재산과 
신탁의 영업손익, 순농장손익, 제4797호 서식의 순손익, 기타손익, 총손익

○ 차감 - 급여, 파트너에 대한 지불보증(guaranteed payments), 수선유지비, 
대손상각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이자비용, 감가상각비(감가상각환입액), 
감모상각비, 퇴직자연금지급액 등(retirement plan), 복리후생비, 기타 다른
비용, 총비용

○ 거래나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

Schedule 
D

자본이득과 
자본손실

○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에 관한 내용 보고: 자본자산의 처분이나 자본자산의 
교환, 자본이득의 분배, 비영업 대손상각비의 분배에 관한 내용을 보고함

Schedule 
K

파트너별 
지분내역

(distributive 
share items)

○ 손익 - 영업손익, 순임대부동산손익, 임대손익(총임대손익 - 임대활동에서 발
생한 비용 = 순임대손익), 지불보증(guaranteed payments), 이자수익, 배당
금(일반배당, 적격배당), 로열티, 단기자본손익, 장기자본손익, 수집품의 자
본이득, 환수되지 않는 내국세법 제1250조의 자본이득, 내국세법 제1231조
에 따른 자본손익, 기타손익

○ 차감 - 내국세법 제179조에 따른 차감, 기부금, 투자관련 이자비용, 내국세
법 제59조(e)(2)에 따른 지출액, 기타 다른 차감액

○ 자영업 - 자영업에서 발생한 순손익, 총농업이나 총어업이익, 총비농업이익

○ 공제 - 내국세법 제42조(j)(5)에 따른 저소득가정에 대한 공제, 기타 저소득 
가정에 대한 공제, 적격복구비용(부동산 관련), 기타 임차부동산공제, 기타
임차관련 공제, 기타공제

○ 해외 거래 - 미국의 귀속자명 또는 귀속국가명, 모든 소득원천에서 발생한 
총이익, 파트너 단계에서 발생한 총이익, 파트너십 단계에서 발생한 해외 
총이익, 파트너 단계에서 할당된 비용에 대해 수동·일반·기타범주로 구
분해서 기재, 해외 원천소득에 대해 파트너십 단계에서 할당된 비용을 이자
비용과 기타비용으로 구분, 총 해외납부한 세금 및 총 해외납부할 세금, 공
제를 적용할 수 있는 세금, 기타 외국세금에 관한 정보(세부명세 첨부)

<표 Ⅲ-7>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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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 최저한세 항목 - 1986년 이후 감가상각비 조정, 조정된 손익, 가스와 오일 

외 감모비, 오일·가스·지열에 관한 자산에서 발생한 총이익과 비용, 기타 

다른 최저한세 항목(세부명세 첨부)

○ 기타 정보 - 세금면제 이자수익, 기타 세금면제 이익, 불공제되는 비용, 현금 

및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배분, 기타 자산의 배분, 투자이익, 투자비용, 
기타 다른 항목과 금액

Schedule 
K-1

○ 수익, 차감, 공제 등에 대한 파트너지분(Partner’s share of income, 
deductions, credits, etc.)에 관한 서식임

○ 파트너십에 대한 정보, 파트너에 대한 정보(손익, 투자액의 변동, 이름, 주
소에 관한 정보 포함), 당기 수익·비용·공제·기타 항목에 대한 파트너 

지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함

Schedule 
L

장부별 

대차대조표 

(기초와 기말 

금액 기재)

○ 자산 - 현금,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미국정부채권, 비과세증권, 
기타 자산, 파트너에 대한 대여금, 주택담보대출이나 부동산관련 대여금, 
기타 투자자산, 건물과 기타의 감가상각대상 자산과 관련 감가상각누계액, 
감모상각자산과 감모상각누계액, 토지, 무형자산과 감가상각누계액, 기타 

자산, 총자산

○ 부채와 자본 - 매입채무, 1년 미만 단기 주택담보대출과 미지급금, 기타유동

부채, 논리코스론(nonrecourse loan), 파트너로부터 차입금, 1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과 미지급금, 기타 부채, 파트너의 자본금, 총부채 및 자본합계

Schedule 
M

이자에 대한 

대차항목

(기초와 기말 

금액 기재)

○ 총미국자산

○ 총해외자산

 － 수동적 범주의 자산

 － 일반 범주의 자산

 － 기타 자산(세부항목 첨부)

Schedule 
M-1

각 장부의 

손익과 

세무신고서의 

손익을 조정

○ 장부별 손익

○ 당기 장부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Schedule K의 일부 항목에 포함된 이익

○ 건강보험 외의 지불보증액

○ Schedule K의 일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당기 장부에 기록된 비용

 － 감가상각비

 － 여행 및 접대비

○ 총합계

○ Schedule K의 일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당기 장부에 기록된 수익

 － 비과세이자

○ 당기 장부이익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Schedule K의 일부 항목에 포함된 

비용

 － 감가상각비

○ 합계

<표 Ⅲ-7>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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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Schedule 
M-2

파트너의 

자본계정 분석

○ 기초금액

○ 지분 증가 - 현금, 재산

○ 장부별 손익

○ 기타 증가액 (항목별로 각각 기재)
○ 지분 감소 - 현금, 재산

○ 기타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기재)
○ 기말금액

Schedule 
N

CFP(피지배 

해외파트너십)와 
파트너 또는 

다른 특수관계 

법인 간의 거래

○ 각 거래형태별로 네 가지 유형의 거래금액을 기재함

 － 이 신고서를 보고하는 미국인

 － 이 신고서를 보고하는 미국인을 지배하거나 지배당하는 국내기업 또는 

파트너십

 － 이 신고서를 보고하는 미국인이 통제하거나 통제받는 다른 해외 기업 

또는 파트너십

 － 이 신고서를 보고하는 미국인 외의 피지배 해외파트너십의 지분을 직접

적으로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

○ 거래형태는 크게 현금유입, 현금유출, 대차거래의 세 가지로 구분됨

 － 현금유입 - 재고자산의 판매, 재산권의 판매, 기술, 경영, 엔지니어, 건설

이나 유사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입, 커미션수익, 임차료, 로열티와 라이

센스 수입, 배당수입, 이자수입과 기타

 － 현금유출 - 재고자산의 매입, 재고자산 외의 유형자산의 매입, 재산권의 

매입, 술, 경영, 엔지니어, 건설이나 유사서비스에서 발생한 지출, 커미

션지급액, 임차료, 로열티와 라이센스 지출액, 배당금지급액, 이자비용

과 기타 지출

 － 차입금(당기 중 최고잔액을 기재), 대여금(당기 중 최고잔액을 기재)

Schedule 
O

해외 

파트너십에 

대한 자산이전

○ 양도자 이름, 서식보고인의 사회보장번호나 납세자번호 등, 해외 파트너

십의 이름, 납세자번호, 납세자번호 없는 경우 Reference ID number
○ 내국세법 제6038B조에 따른 보고대상 이전: 각 거래별로 이전일자, 이전

한 항목의 숫자, 이전한 날 자산의 시장가격, 원가, 내국세법 제704조(c)
에 따른 분배방법, 이전으로 인해 실현된 이익, 이전일 이후 파트너십에 

대한 지분율을 기재

 － 거래는 현금, 주식이나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와 다른 증권, 재고자산, 
거래나 영업과정에서 사용하는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자산의 여섯가

지 종류로 구분함

○ 내국세법 제6038B조에 따른 보고대상 처분 - 자산의 종류, 양도일자, 처
분일자, 처분방법, 파트너십에 의해 실현된 이익, 파트너십에 의해 실현된 

감가상각환입, 파트너에게 할당된 이익, 파트너에게 할당된 감가상각환입

○ 내국세법 제904조(f)(3)이나 제904조(f)(5)(F)에 따른 이익을 발생시키는 

거래가 있었는지?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

<표 Ⅲ-7>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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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항목

Schedule 
P

해외 

파트너십의 

취득, 처분과 

지분변동에 

관한 서식

○ 취득에 관한 사항

 － 지분을 취득한 자의 이름, 주소와 납세자번호 등

 － 취득일, 취득한 지분의 시장가격, 지분취득원가, 취득 전 지분율, 취득 후 

지분율

○ 처분에 관한 사항

 － 지분을 취득한 자의 이름, 주소와 납세자번호 등

 － 처분일, 처분한 지분의 시장가격, 처분한 지분원가, 처분 전 지분율, 처분 

후 지분율

○ 지분의 변동

 － 변동이유, 변동일, 지분의 시장가격, 지분의 원가, 변동 전 지분율, 변동 

후 지분율

○ 기타 보고할 필요가 있는 정보 보완

  주: 미국은 의제지분소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직접 지분을 소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을 소유하고 있

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도 보고대상으로 함.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자녀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그 

부모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자료: IRS, Instructions for Form 8865, 2012

<표 Ⅲ-7>의 계속

4) 제1120호 서식 - Schedule UTP

□ 목적: 국세청은 감사보고서에 세무리스크를 공시한 기업 중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

상으로 소득세 신고 시에 여기 포함된 UTP(Uncertain Tax Position)를 신고하게 함

○ 2006년 12월 15일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은 FIN 4818)에 따라 소득세와 관련된 

기업의 세무리스크를 감사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음

□ 제출대상: 네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 기업은 과세표준 신고 시 제1120호 서식을 제출

해야 하며, 보고할 UTP가 없으면 제출대상에서 제외됨

○ 첫 번째 요건은 기업이 소득세 신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함

－ 제1120호 서식 미국 법인소득세 신고서(U.S. Corporation Income Tax Return), 

－ 제1120-F호 서식 외국법인의 미국 소득세 신고서(U.S. Income Tax Return of a 

18) Fin 48은 The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FASB) issued Interpretation No. 48의 

약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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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Croporation), 

－ 제1120-L호 서식 미국 생명보험회사의 소득세 신고서(U.S. Life Insurance 

Company Income Tax Return), 

－ 제1120-PC호 서식 미국 자산과 재난보험회사의 소득세신고서(U.S.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Company Income Tax Return)

○ 둘째, 기업의 총자산 규모가 5천만달러 이상임

○ 셋째, 회사나 관계회사가 회계감사를 받고 관련 재무제표를 발행한 기록이 있어

야 함

○ 넷째, 기업이 Schedule UTP에 보고할 항목이 있어야 함

□ 이 서식에서는 세무리스크에 관해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관계회사의 UTP에 관한 사항도 모두 기재해야 함

○ 관계회사의 세무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을 때 

체크하도록 되어 있음

구분 세부항목

Part I - 당기 UTP

○ 해당 UTP별로 관련된 내국세법 조문번호를 기재

○ 해당 UTP별로 일시적차이 또는 영구적차이인지 여부를 기재

○ 해당 UTP별로 UTP가 도관(Pass-Through Entity)과 관련 있는 경우 그 

도관의 납세자번호(EIN)를 기재

○ 해당 UTP별로 비중이 큰 항목에 해당하는지 체크함. 즉, Part I과 Part 
II의 UTP 총합에서 해당 UTP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비

중이 큰 항목에 해당함

○ 금액이 큰 순서대로 순위를 표시하며, 순위를 표시하는 숫자 앞에 이전

가격에 관한 세무리스크 관련해서는 T를 기재하고 기타 다른 세무리스

크에는 G를 기재함

○ 미래 반대조정이 발생할 부분

Part II - 전기 UTP
다른 사항은 Part I과 동일하나 세무리스크가 발생한 연도에 관한 정보가 

추가됨

Part III - UTP에 

대한 설명
Part I과 Part II에 보고한 UPT에 대해 각 UTP별로 간단한 설명을 기재

자료: IRS, Instructions for Schedule UTP(Form 1120), 2012.

<표 Ⅲ-8> 제1120호 서식의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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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위에서 소개한 정보보고에 관한 서식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등을 통해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조사함

1) 제5471호 서식

□ 가산세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함

□ 내국세법 제6038조(a)19)에 따라 정보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

은 각 외국법인에 대해 1만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됨

○ 미국 국세청이 서식의 미제출 사실을 공지한 후 90일까지 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일 내에 1만달러의 추가 가산세를 부과하며, 동일 건에 대한 가산세 한도는 

5만달러임

○ 가산세는 Schedule J 및 O에는 적용하지 않음

□ 내국세법 제6046조20)에 따라 정보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 보고대상 거래 중 신고

되지 않은 건별로 1만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됨

○ 미국 국세청이 서식의 미제출 사실을 공지한 후 90일까지 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일 내에 1만달러의 추가 가산세를 부과하며, 동일 건에 대한 가산세 한도는 

5만달러임

○ 가산세는 Schedule J 및 M에는 적용하지 않음

□ 중가산세(criminal penalty): 내국세법 제6038조 및 제6046조에 따른 정보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중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

19) 과세당국에 보고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임

20) 제출의무자, 신고형식과 제출기한에 관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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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비공개된 외국기업의 재무제표상 자산을 과소기재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단,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입증되면 가산세가 면제됨

2) 제5472호 서식

□ 기한 내에 Form 5472호 서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식이 불완전한 경우 1만달

러의 가산세가 부과됨

□ 미국 국세청이 서식의 미제출 사실을 공지한 후 90일까지 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일 내에 1만달러의 추가 가산세가 부과됨

□ 잘못된 정보나 사기성 있는 정보를 신고한 경우 중가산세(criminal penalty)를 부과할 

수 있음

3) 제8858호 서식

□ 내국세법 제6038조(a)에 따라 정보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각 CFC나 CFP에 대해 1만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됨

○ 미국 국세청이 서식의 미제출 사실을 공지한 후 90일까지 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일 내에 1만달러의 추가 가산세를 부과하며, 동일 건에 대한 가산세 한도

는 5만달러임

○ 가산세는 Schedule J 및 O에는 적용하지 않음

□ 중가산세(criminal penalty): 내국세법 제6038조에 따른 정보보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에도 중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



Ⅲ. 주요국의 국제거래 관련 서식 61

4) 제8865호 서식

□ 제출자별21)로 적용되는 가산세가 다름

□ 제출자 A와 B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각 해외 파트너십의 정보

에 대해 1만달러의 가산세가 부과됨

○ 미국 국세청이 서식의 미제출 사실을 공지한 후 90일까지 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일 내에 1만달러의 추가 가산세를 부과하며, 동일 건에 대한 가산세 한도

는 5만달러임

○ 잘못된 정보나 사기성 있는 정보를 신고한 경우 내국세법 제7203조, 제7206조 및 제

7207조에 따른 중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

□ 제출자 C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내국세법 제6038B조와 관련 규칙에서 요구한 해외 파

트너십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자는 자산 시장가치(기부시점으로 평가)의 10%

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함

○ 정보보고의 위반에 고의성이 없다면 가산세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산세 한

도는10만달러임

□ 제출자 D에게 적용되는 가산세: 내국세법 제6046A조에 따른 정보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만달러의 가산세를 부담함

○ 미국 국세청이 서식의 미제출 사실을 공지한 후 90일까지 서식을 제출하지 않은 

21) 제출자는 다음과 같음

   ○ A: 파트너십의 과세연도 중 해외 파트너십 지분의 50% 이상 소유한 미국인임

   ○ B: 해외 파트너십이 해당 과세연도 중 지분의 1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미국인들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그 미국인들임

   ○ C: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미국인이 파트너십의 지분에 대한 대가로 해당 과세연도 중 

해외 파트너십에 자산을 기부한 경우 그 미국인임

      - 기부 직후 해외 파트너십 지분 중 10% 이상을 직접적으로 소유하게 된 때

      - 또는 기부한 자산의 가치가 10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 D: 과세연도 중 내국세법 제6046A조에 따른 취득, 처분과 지분의 변동과 같은 보고대상 사건

이 발생한 미국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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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30일 내에 1만달러의 추가 가산세를 부과하며, 동일 건에 대한 가산세 한도

는 5만달러임

□ 또한, 비공개된 외국기업의 자산을 과소기재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단,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입증되면 가산세가 면제됨

5) 제1120호 서식

□ 서식에 오류가 있거나 기한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3. 호주

□ 과거 호주는 역외 세원관리를 위하여 2007년 6월부터 2010년 중반까지 역외소득 자발

적 신고 제도를 실시하였음 

○ 이 제도는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역외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경감시켜주

는 제도임

○ 호주 국세청은 이를 통해 기업 및 개인 등의 8,000건이 넘는 자발적 신고를 통해 9.5

억호주달러 이상의 누락된 소득(자본이득, 비용과다상계 포함)에 대한 추가적인 세

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22)

□ 한편, 호주의 과세당국은 국제거래서식(Schedule 25A)과 과소자본세제서식(Thin 

capitalisation schedule)을 전면 개정한 새로운 서식을 2012년 7월부터 사용하도록 하

고 있음

○ 본 보고서는 개정된 서식인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2013을 중심으로 서

술하고자 함

22) http://www.ato.gov.au/Business/Large-business/In-detail/Large-business-bulletin/2013/
Large-business-bulletin--March-2013/?default=&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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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개요

□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이하 ‘IDS’)은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

되는 명세서로서 다음의 작성대상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작성하여 과세당국에 

신고하여야 함

○ 기업(company), 파트너십(partnership), 신탁(trust)이 과세표준 신고 시 IDS와 관

련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IDS를 작성하여야 함23)

□ IDS는 다음과 같은 총 7개의 Section으로 구분됨

○ Section A: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International related party dealings)

○ Section B: 해외 금융계약(Financial arrangements)

○ Section C: 외국 기업체의 지분(Interests in foreign entities)

○ Section D: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sation)

○ Section E: 은행 및 금융기관(Financial Services Entities)

○ Section F: 기타 사항(Miscellaneous)

○ Section G: 납세자 진술(Taxpayer’s declaration)

□ IDS의 기본적인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음

○ IDS의 작성은 호주달러로 기입하여야 하고, 특별히 세무상 금액을 요구하지 않는 경

우에는 신고자의 회계와 세무상 수치와 차이가 있더라도 회계상 수치로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지 못한 경우, 국제거래 명세서의 앞부분에 추정을 사용한 곳

과 추정을 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기술하여야 함  

□ 한편 위의 Section은 우리나라의 국제서식 분류에 따르자면,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음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Section A의 18번 문항과 C의 21~24번 문항

23) 호주 국세청, ｢Company tax return instruction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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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Section A와 B

○ 조세피난처 유보소득: Section C 

○ 과소자본세제: Section D

○ 역외금융기관: Section E

○ 기타: Section F

나.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 우리나라의 국제서식 중 해외투자와 가장 비슷한 IDS의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Section A의 18번 문항과 C의 21~24번 문항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Section A의 18번 문항은 지점 운영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

우에는 내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지점에 대한 대여금과 지점으로 부터의 차입금(본지

점간 전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Section C의 21번에서 24번 문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Section C의 21번은 피지배외국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여기서 말하는 피지배외국법인은 다음의 경우를 말하며, 조세피난처(Specified 

countries), 그리고 호주와 조세제도가 비슷한 국가(Listed countries), 그 밖의 국가

(Other unlisted countries)로 구분하여 기재함

－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외국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한 실체(5인 이하여야 함)

가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직간접적으로 외국회사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취

득할 권리를 가진 경우

－ 해외기업의 지분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동 해외기업이 다른 주주에 의

해 실질적으로 지배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은 경우

－ 지분소유비율에 관계없이 5인 이하의 호주 실체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 Section C의 22번 문항은 국가별로 피지배외국법인들의 소득을 합산하여 기재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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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음

○ Section C의 23번 문항은 피지배외국법인들의 이윤을 분배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

문임

○ Section C의 24번 문항은 해외지점 혹은 피지배외국법인들에서 발생한 비과세 비면

제 소득에 대한 정보를 기재   

－ 각 문항의 상세내역은 <표 Ⅲ-11>을 참조할 것

다.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1) Section A: International related party dealings 

□ Section A는 주로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 문제와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동 Section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보보다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초

점을 두고, 거래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 정상가격 산출

방법, 정상가격 산출관련 문서화 정도를 과세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Section A는 연간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이 2만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여 작성됨

가) 전반적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정보제공

□ IDS SECTION A의 2번부터 4번까지의 질문은 특수관계자의 거래로 인한 세법 위반 행

위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해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질

문하고 있음

□ 구체적인 질문의 내용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주로 어느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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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국가에서의 거래의 행위 및 금액에 대한 정보를 묻고 있음

○ 이러한 질문은 조세피난처인 나라(3번 질문)와 아닌 곳(2번 질문)을 구분하여 동일

한 정보를 기재토록 하고 있음

－ 조세피난처는 국세청에서 브리티시 버진아일랜드, 모나코, 사이프러스 등 총 36

개 국가를 지정하고 있음

나) 거래 유형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정보제공

□ 문항 5부터 16까지는 당해 사업연도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있었

다면 발생한 수익과 비용,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문서화 정도 여부

를 기입하도록 함

□ 한편 위의 정보들은 해외 특수관계자의 거래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에 설명함

○ 유형자산 거래(원재료와 지분증권 포함)

○ 로열티와 라이센스 수수료

○ 렌트와 리스 

○ 서비스 거래 

○ 파생상품 거래

○ 자산유동화와 채무 팩토링

○ 기타 금융 거래 

○ 기타 해외 특수관계자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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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요 세부내역

문항 (2) - 
Section A 

응답대상자 구분

○ 사업연도 중 자산이나 서비스의 거

래 혹은 자금 대여 및 차입거래를 

포함한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

액이 2만호주달러 초과 여부에 대한 

질문

○ 2만호주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Section A의 정상가격에 대한 문항에 대

해 답하지 않고, 사업구조 여부를 묻는 

문항 17에 대해서 질문하면 됨

문항 (3) - 
특수관계거래가 

많은 국가와 

거래금액

(조세피난처제외)

○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다면, 
그 특수관계자가 소재한 국가를 수

익과 지출이 많은 순서대로 밝히고, 
그 금액도 기재함(조세피난처 제외)

○ 국가별로 총 거래금액(수익과 비용을 더

함)을 산출하여(국가에 여러 기업이 있으

면 합산), 총 거래금액이 큰 순서대로 3
개 나라를 선정함

○ 동 국가의 수익과 비용을 국세청에서 정

한 activity type1)에 맞춰서 구분하여 수

익과 비용을 기입함

○ 한편, 기업은 본인이 거래의 이해당사자

가 되는 경우에만 동 문항에 기입해야 함 

(예를 들어,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

업이 고객을 대리하여 국외 특수관계자와 

스왑거래를 하는 경우, 동 거래를 통해 

받을 채권과 지급 채무는 동 거래에 기입

하지 아니함)

문항 (4) - 
특수관계거래가 

많은 국가와 

거래금액

(조세피난처)

○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다면, 
그 특수관계자가 소재한 국가를 수

익과 지출이 많은 순서대로 밝히고, 
그 금액도 기재함(조세피난처 제외)

○ 문항 (3)과 동일하나, 그 대상이 조세피

난처임

문항 (5) - 
유형의 자산 거래

○ 해외 특수관계자와 유형의 자산 거

래가 있는지 여부와 그 거래 금액 및 

동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과 관련된 

문서화에 대한 질문

○ 유형의 자산 거래는 주식과 원재료 거래

를 포함하여,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기

재

○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기입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14개 방법에 따른 

코드2)를 입력해야 함 

○ 문서화의 정도를 백분율로 산출하여, 이

를 정해진 코드로 입력해야 하는데, 코드

는 백분율의 범위3)를 6개로 나눠서 구성

되어 있음

○ 문서화 정도에 대한 백분율은 합리적 방

법에 의해 추정해야 하는데, 통상적인 통

계적 기법에 따른 샘플링을 통한 백분율 

산출 방법도 사용가능하나, 이 경우 그 

산출 과정을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함

<표 Ⅲ-9> IDS Section A의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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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요 세부내역

문항 (6) - 
로열티 및 

라이센스 거래

○ 해외 특수관계자와 로열티 및 라이

센스 거래가 있는지 여부와 그 거래 

금액 및 동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과 

관련된 문서화에 대한 질문

○ 로열티와 라이센스 fee를 구분하고, 지불

한 금액과 수령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

하여야 함 

○ 그 밖에는 문항(5)와 동일함

문항 (7) - 
렌트 및 리스 거래

○ 해외 특수관계자와 렌트 및 리스 거

래가 있는지 여부와 그 거래 금액 및 

동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과 관련된 

문서화에 대한 질문

○ 문항(5)와 동일함

문항 (8) - 
서비스 거래

○ 해외 특수관계자와 서비스 거래가 

있는지 여부와 그 거래 금액 및 동 

거래에 대한 이전가격과 관련된 문

서화에 대한 질문

○ 서비스 유형을 11개4)로 구분하여 유형별

로 발생한 수익과 비용 그리고 정상가격 

산출방법, 문서화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하도록 함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문서화 정도에 대

한 사항은 문항(5)와 동일함

문항 (9) - 
파생 거래

○ 해외 특수관계자와 파생 거래가 있

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수익 및 비용 

그리고 주요 파생상품의 거래 유형, 
문서화 정도 등을 표시하여야 함

○ 파생상품은 채권, 자본, 특정 인덱스로부

터 파생된 가치를 가지는 계약상 권리로

서 상업상 그리고 회계상 말하는 통상적

인 파생상품을 의미함

○ 국세청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파생상품으

로 선도, 옵션, 스왑, 신용파생상품을 기

술하고 있음

○ 파생 거래는 파생상품의 취득과 매각으로 

구성됨

○ 파생 거래의 신고는 매매, 헷지, 투기, 차
익거래(trading, hedging, speculation or 
arbitrage)를 포함한 모든 파생 거래가 포

함되어야 함 

○ 회계상 파생상품을 평가할 때 사용한 방

법(mark-to-market/fair value)에서 산출

된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여 기입함(회계

상 파생상품 평가로 인한 이익과 손실)
○ 파생상품 계약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에 

정기적으로 주고 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도 기입함(예를 들면, 이자율 스왑)
○ 만약 계약에 의해 주고 받는 금액의 순액

만을 수수하기로 하였다면, 순액을 기입

하면 됨

<표 Ⅲ-9>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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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요 세부내역

○ 파생상품은 총 8개로 구분되어 기입하는

데, Credit default swaps, Currency 
swaps, Forwards, Interest rate swaps, 
Options, Swaps - other, Warrant, 
Other로 구분하여 코드를 부여하고 있음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문서화 정도에 대

한 사항은 문항(5)와 동일함

문항(10) -
자산유동화 등

○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자산유동화 거

래(Securitisation) 및 채무 팩토링

(Debt factoring)과 관련된 문항임

○ 특수관계자과의 팩토링 및 유동화 대상 

부채와 자산의 장부가액 및 거래금액을 

총액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함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문서화 정도에 대

한 사항은 문항(5)와 동일함

문항(11) -
그 밖의 금융 거래

○ 문항 9와 10을 제외하고 기타 금융

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문항임

○ 특수관계자와의 자금 대여 및 차입 거래

와 관련하여 연평균 차입액과 대여액을 

기재하되, 이자를 수령하는 부분과 그렇

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함

○ 그다음으로 이자, 보증료, 보험료, 재보혐

료, 기타 거래에 대하여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주요 가격결정 방법

과 문서화 정도를 기입함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문서화 정도에 대

한 사항은 문항(5)와 동일함

문항(12) -
그 밖의 거래

○ 문항 12는 문항 5에서 11까지 중 해

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중 빠

진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 문항(5)와 동일함

문항(13) - 
자본적 지출 거래

○ 문항 5~11에 속하지 않은 특수관계

자와의 자본적 지출거래를 기입하도

록 하고 있음

○ 국세청 가이드에서는 구축물이나 기계장

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그 예로 들고 

있음

○ 한편, 기입 시에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에 대한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여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문서화 정도에 대

한 사항은 문항(5)와 동일함

<표 Ⅲ-9>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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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요 세부내역

문항(14) -
대가 없는 거래

○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대가

를 받지 않고, 서비스, 자산이나 권

리 등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를 기

술하여야 함

○ 교환이나 할인 등과 같은 거래(Non- 
monetary payment)는 위와 구분하여 기

재함

○ 이를 기입할 때에는 거래내역을 자본거래

와 수익거래로 구분(문항 12 및 13과 같

은 구분)하여 기재하되, 거래상대방 국가

와 거래의 종류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거래의 종류는 모두 20개5)로 구분되어 

있음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문서화 정도에 대

한 사항은 문항(5)와 동일함

문항(15) -
종업원 보수

○ 다국적기업의 종업원에 대한 보수를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거나, 받
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문항임

○ 관련 종업원 보수를 수령한 금액과 수여

한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

음

문항(16) -
원가부담

○ 납세자가 해외 특수관계자와 같이 

자산이나 권리를 획득하거나, 개발이

나 생산을 위하여 원가를 부담하였

는지에 대한 문항임

○ 금액 정보는 없고, 부담하는 당사자였는

지 아닌지만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문항(17)-
구조조정

○ 당해 사업연도 중에 해외 특수관계

자 혹은 지점을 포함하여 구조조정

(Restructuring)이 발생한 적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문항임

○ 발생한 적이 없는 경우는 당해 연도를 포

함하여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

가 포함된 구조조정 후에 자산에 대한 재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하게 됨(yes or no)
○ 복수의 구조조정이 발생했다면, 가장 중

요한 구조조정 3가지에 대하여 정보를 기

입하는데, 기입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음

  － 사업체(entity)인지 지점(branch)인지

  －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본의 크기

(Capital Value)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구조조정과 관련된 자산, 부채, 기능, 
위험, 권리, 의무의 성격과 관련된 정

보(예를 들면, 회사의 주식, 계약 생산

(contract manufacturing), 보험정책 

등)
  － 상대방 국가 

  － 문서화 정도

  － 전문적인 가치평가 분석이나 구조조정 

사건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이 있었는

지 여부

<표 Ⅲ-9>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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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요 세부내역

○ 호주 국세청에서 밝힌 Restructuring의 예

는 다음과 같음

  － 사업체의 인수 및 처분 또는 오너십의 

변동을 야기시키는 조직 개편

  － 유무형 자산 및 부채의 취득 및 처분 등6)

의 변화를 수반하는 Business
operation 또는 Business line의 설립, 
확장, 축소, 청산

문항(18)-
지점 운영 여부

○ 지점 운영 여부에 대한 질문임

○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부적으

로 기록하고 있는 지점에 대한 대여금과 

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본·지점 간 전도

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됨)을 기입하도

록 하고 있음

<표 Ⅲ-9>의 계속

주주: 1) 호주 국세청에서는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33개로 나누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Administrative services, Advisory services, Asset management, Borrowing and lending, 
Brokerage, Cash & trade services, Construction, Custody and transaction clearing 
services, Derivatives, Distribution and sale of goods, Financing activities, Guarantees, 
Insurance and reinsurance, Leasing, Licensing or transfer of intellectual property, 
Logistics, Manufacturing and sale of goods, Media,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ervices, Primary production/extraction and sale of goods, Purchase and 
distribution of goods, Purchase and manufacture of goods, Receipt/payment of 
dividends and distributions from trusts and partnerships, Retail trade, Sales and 
marketing services, Securitisation services, Softwa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Superannuation, Technical services, Toll manufacturing services, Treasury 
related services, Underwriting services, Utilities and infrastructure, Other

주주: 2) 호주 국세청은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14개로 구분하고 있음

       － Apportionment of costs, Apportionment of income, 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method, Cost-contribution arrangement, Cost-plus method, Fixed mark-up applied to 
cost, Fixed percentage of resale price, Marginal costing, Profit split method, Resale 
price method,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 
(whole-of-entity), Other arm’s length methods, No transfer pricing method used

주주: 3) 호주 국세청은 정상가격과 관련된 문서화의 정도를 다음과 같은 6단계로 구분하고 있음 

       － 0%/1%~25%/25%~50%/50%~75%/75%~100%/100%
주주: 4) 호주 국세청은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서비스거래를 다음과 같은 11개로 구분하고 있음

       ○ Treasury related services: 상대방의 재무활동에 참여하는 다음과 같은 활동

         － 납세자 본인이나 해외 특수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증권, 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포트폴

리오에 대한 거래 또는 투자 혹은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

         － 내외부의 자금 조달

         －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개발과 자문

         － 현금 등 유동성 관리 

         － 재무와 관련된 복잡한 전략이나 정책, 절차에 대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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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services: 다음과 같이 인적 자원 및 금융 자원의 관리, 증
진, 모니터링에 관련된 활동

         － 백 오피스 서비스(back office services)
         － 인력의 충원 및 배치와 관련된 관리 비스 

         － 회계 서비스 

       ○ Insurance services: 보험 계약의 관리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며, 보험 중개와 관련된 수수

료는 본 질문에서 제외됨 

       ○ Reinsurance services: 재보험 계약의 관리와 관련된 활동을 의미함

       ○ Research and development services: 연구 및 개발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구 및 개발 서비

스를 제공한 자가 그 지식재산권을 소유하지 않은 것

       ○ Sales and marketing services: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로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함

         － 광고 

         － 브랜드 프로모션(brand promotion)
         － 판매 전략

         － 고객 지원 서비스

       ○ Software and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정보 기술의 지원 

및 유지 보수와 관련된 활동으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과 관련된 활동은 제외(이는 임대와 

관련된 활동임)
       ○ Technical services: 엔지니어링, 건축, 디자인, 프로젝트 관리, 광업 탐사와 관련된 기술 서

비스

       ○ Logistics services: 화물 운송, 저장, 일정관리, 물류 서비스 구매 및 조달 등과 관련된 서비

스

       ○ Asset management services: 자산 및 자금에 대한 관리와 관련된 활동 또는 전략적인 투자 

활동과 관련된 투자활동과 관련된 서비스

       ○ Other services: 위에 속하지 않는 모든 다른 서비스 활동. 이 경우 그 활동에 대하여 기술

하도록 하고 있음

주주: 5) 호주 국세청은 no payment 거래를 다음과 같이 20개로 구분하고 있음

       ○ Company shares / Contract manufacturing / Contractualinterests / Deposits / investment 
assets / Derivative portfolio / Insurance policies/Insurance recapitalisation / Intellectual 
property / intangibles/Interests in trust, partnership or other entity type/Loan assets /
Loan liabilities/Marketing hubs / Real property/Shared services/Shipping/Trading 
activities / Other assets / Other functions / Other liabilities / Other risks

주주: 6) 유무형 자산 및 부채의 취득 및 처분/해외특수관계자와 사이에의 서비스의 수정이나 기능의 

교환(예를 들면, 정보기술, 보험, 물류, 마케팅, 무역, 재무 기능 등)/해외 특수관계자와의 위험

의 교환 및 권리와 의무의 증가 및 감소

자료: 호주 국세청, I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instruction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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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ction B: Financial arrangements 

□ Section B는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금융 계약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평가하는 방법

과 이자비용을 발생시키는 금융계약에 대한 부채와 자본의 구분 정보를 제공받고자 함

□ 금융계약은 상환우선주, 전환사채, 영구채 발행 및 투자와 같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에 맺어진 계약을 의미하며, 이와 관련된 세부항목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개요 세부내역

문항 (19) - 
금융계약의 자본 

부채 구분

○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지급

하게 된 금융계약이 부채인지 아

니면 자본인지에 대한 구분

○ 상환우선주, 전환사채, 영구채 발행 및 투

자와 같은 금융 거래를 해외 특수관계자와 

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의 평균액을 기입 함 

○ 기입시 금융계약을 세무상 자본과 부채로 

구분하고, 동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비용을 구분하여 기재함

○ 한편 세무상 자본과 부채의 구분은 

Division 974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에 따름

문항 (20) - 
금융계약의 평가

○ 동 질문은 금융계약에 따른 이익

과 손실을 평가하는 세무상 방법

을 정한 일명, TOFA(the taxation 
of financial arrangements) rules
이 적용되었는지 여부와 적용되었

다면, 그 방법은 무엇을 선택하였

는지에 대한 질문임

○ TOFA는 납세자의 형태에 따라 규모 등에 

따라 의무적용대상 납세자를 정하고 있음

○ 그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됨

 － Fair value method 
 － Foreign exchange retranslation met 

hod(qualifying foreign exchange 
account(s) election)

 － Reliance on financial reports method
 － Foreign exchange retranslation

method(general election) 
 － Hedging financial arrangements 
   method 

자료: 호주 국세청, I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instructions 2013

<표 Ⅲ-10> IDS Section B의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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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세피난처 유보소득

□ 호주에서는 호주 거주자가 피지배외국법인(CFC) 등 특정 외국법인 등을 통해 얻는 소

득에 대하여, 그 소득이 외국에서 호주와 유사하게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호주 거주

자가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피지배외국법인 등의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호주 거주자에

게 과세함

□ SECTION C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상세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개요 세부내역

문항 (21) - 
피지배외국법인의

지분

○ 피지배외국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여기서 말하는 피지배외국법인은 다음의 경

우를 말함

  －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외국회사의 지분을

을 1% 이상 보유한 실체(5인 이하여야 

함)가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직간접적으로

로 외국회사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취득할 권리를 가진 경우 

  － 해외기업의 지분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

우로서, 동 해외기업이 다른 주주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

은 경우

  － 지분소유비율에 관계없이 5인 이하의 호

주 실체에 의해 실질적으로 지배되는 경

우 

○ 한편, 피지배외국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3가지 국가별로 나누어서 그 피지배 

외국법인의 수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 Listed countries: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

  － Specified countries: 조세피난처

  － Other unlisted countries 

<표 Ⅲ-11> IDS Section C의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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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요 세부내역

문항 (22) - 
국가별 발생한 

CFC소득

○ 국가별로 CFC들의 소득을 합산하

여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동 문항에 대해서는 세무상 금액을 기재하도

록 하고 있음

○ ITAA 1936의 Section 456에서는 CFC 귀속

소득을 호주 납세자의 소득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음

○ Listed countries는 호주와 유사한 과세체계

를 갖추고 있어 CFC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

하여 호주와 비슷한 수준의 과세가 이루어진

다고 판단되는 국가들로서, 이 목록에 포함

된 국가들에 소재한 피지배외국법인에 대해

서는 CFC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문항 22의 첫 번째 소문항은 

CFC의 소득을 국가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

록 함

○ 한편 ITAA 1936 Section 457에서는 

Unlisted countries였다가 현재 Listed 
countries나 호주의 거주자가 된 경우에도 

CFC 귀속소득을 호주 납세자의 소득에 포함

시키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문항 22의 두 번째 소문항은 

현재는 Listed countries에 소재하거나 호주

거주자이지만, 과거 Unlisted countries에 소

재한 경우에 CFC 제도로 인해 호주 납세자

에게 귀속된 CFC의 소득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문항 (23) - 
CFC의 소득분배

○ CFC가 이윤을 분배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 Unlisted countries에 있는 CFC가 사업연도 

중에 직간접적으로 이윤을 분배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한 YES/NO 선택 문항

문항 (24) - 
CFC의 

비과세-비면제소득
1)

○ 해외지점 혹은 CFC에서 발생한 

비과세-비면제 소득에 대한 정보

를 기재

○ 호주세법에서는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

(assessable income), 면제소득(exempt 
income), 그리고 비과세-비면제 소득

(non-assessable non-exempt income)으로 

구분함

  － 비과세-비면제 소득은 과세대상소득도 아

니고 면제소득도 아닌 소득으로 과세소득

에 포함되지도 않고, 동 소득과 관련된 비

용공제에 허용되지 않는 소득임 

<표 Ⅲ-11>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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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요 세부내역

○ ITAA 1936 Section 23AH는 호주에 거주하

는 기업의 국외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그 소득은 대부분 과세가 면

제되며(ITAA36 s23AH), 이는 비과세-비면

제 소득에 해당함

  － 한편 정부가 제시한 특정 국가 목록에 있

는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수행한 사

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적극적 사업소득기

준(active income test)을 통과하지 않으

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이와 관련하여 24번 문항에서는 해외 지점

에서 발생한 소득 중 ITAA 1936 Section 
23AH에 의해서 호주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

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ITAA 1936 Section 23AI는 CFC의 소득을 

발생주의를 적용하여 발생 당시에 과세하고 

소득이 거주지 국가로 환수될 때 또 다시 과

세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전

에 CFC에 귀속되어 과세된 소득은 소득의 

국내 이전 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는 비과세-비면제 소득에 해당함

○ 이와 관련하여 24번 문항에서는 해외 CFC에

서 발생한 소득 중 IITAA 1936 Section 
23AI에서 말하는 CFC에 이미 귀속되어 과세

된 소득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ITAA 1936 Section 23AJ는 비거주자가 호

주 거주자인 기업에게 지급한 배당으로서 포

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배당이 아니라 직접투

자에 대한 배당인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호주의 과세대상 소득(AI)에 포함하지 않으

며(ITAA36 s 23AJ), 이는 비과세-비면제 소

득에 해당함

  － 여기서 직접투자란 지분을 10% 이상 보유

한 경우를 말함. 배당을 수취한 자가 신탁

관리자나 파트너의 자격으로 배당을 수취

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이와 관련하여 24번 문항에서는 해외 CFC에

서 발생한 소득 중 IITAA 1936 Section 
23AJ에서 말하는 CFC에 피지배 외국법인이 

호주 회사에 지급한 과점주주 배당액을 기재

하도록 하고 있음

<표 Ⅲ-11>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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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요 세부내역

문항 (25) - 
공제가능 부채비용

○ 해외 비과세-비면제 소득에서 공

제 가능한 부채관련 비용을 기입

하도록 함

○ ITAA 1997 Section 25-90에서는 해외 비과

세-비면제 소득과 관련하여 공제 가능한 손

실을 열거하고 있는데, 기업이 발행한 부채

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됨2)

○ 25번 문항은 해외 비과세-비면제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부채관련 비용을 기재하도록 하

고 있음

문항 (26) -
지분의 매각

○ 해외 기업의 지분을 매각한 경우 

관련된 정보를 기입하도록 함 

○ 해외기업의 지분을 매각하여, 매각이익이나 

손실을 기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이익 및 손

실 금액을 기재하도록 함

문항 (27) -
유형자산 등의 이전

○ 유형자산, 현금 또는 서비스를 해

외(호주 비거주) 신탁에 이전하였

는지 여부

○ 신고 대상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직

간접적으로 유형자산, 현금 또는 서비스를 

호주 비거주 신탁에 이전한 적이 있는지 여

부기재

○ 가장 큰 거래금액 3가지를 뽑아서 그 금액을 

적고, 신탁에 대한 이전과 관련된 세금 면제 

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문항 (28) - 
해외 신탁의 

소유 여부

○ 납세자가 해외 신탁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 호주 비거주 신탁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이거

나 당해 연도 비거주 신탁의 이익 또는 자본

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지분을 취득

할 권리를 가졌는가에 대해 YES/NO 선택해

야함

문항 (29) - 
해외 혼성체의 

소유 여부

○ 해외 혼성체의 소유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 해외 혼성 합자회사(A foreign hybrid 
limited partnership)의 출자 조합원

(partner)이거나 해외 혼성체(A foreign 
hybrid company)의 주주였는지 여부와 그

러한 혼성체들의 개수 및 순이익의 지분 해

당액을 기재하도록 함

주주: 1) 상세내역의 호주세법과 관련된 내역은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 – 호주󰡕, 한국조세연구원, 
2012를 참조하였음

주주: 2)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SECTION 25-90 Deduction relating to foreign 
non-assessable non-exempt income : An Australian entity can deduct an amount of loss 
or outgoing from its assessable income for an income year if (a) the amount is 
incurred by the entity in deriving income from a foreign source; and (b) the income is 
non-assessable non-exempt income under section 23AI, 23AJ or 23AK of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and (c) the amount is a cost in relation to a *debt interest 
issued by the entity that is covered by paragraph (1)(a) of the definition of debt 
deduction

자료: 호주 국세청, I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instructions 2013

<표 Ⅲ-11>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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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 서식

1) Section D: Thin capitalisation

□ 동 섹션은 과소자본세제와 관련된 문항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였는지 여부

○ 과소자본세제는 기업체의 종류마다 다르게 적용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 기재

○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한 법인들의 계산 방식 및 재무 정보

□ 이와 관련된 상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개요 세부내역

문항 (30) - (31)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

○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대상 여부(31) 
및 적용 여부(30)에 대한 문항

○ 과소자본세제 적용 여부에 대한 문항으로 적

용하지 않은 경우는 동 section의 문항을 모두 

패스함 

○ Subdivision 820‑FB of the ITAA 1997에서 

연결그룹(a consolidated group), MEC 
group(Multiple Entry Consolidated group), 
개별기업의 한 부분과 같이 취급하는 호주 기

업은 동 section의 문항을 모두 패스함

○ 이하 문항은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했다는 가정

하에 답변하는 것임

문항 (32) - (33) 
기업체의 종류

○ 과소자본세제는 기업체의 종류

(entity type)에 따라 다르게 적용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기

재함

○ 과소자본 세제를 적용하여 배당으로 간주하는 

이자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부채 한도와 최소 

자본 수준을 정해야 하는데, 기업체의 종류에 

따라 그 수준이 달라짐

○ 사업연도말 현재의 기업체 종류를 기입하도록 

함

○ 기업체를 법에서 정한 예금 수취 기관

(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 이하 

‘ADI’)과 아닌 것(non authorised deposit-
taking institution(이하 ‘non- ADI’))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음

○ 당해 사업연도 중 일반 법인에서 금융법인으

로 전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함

<표 Ⅲ-12> IDS Section D의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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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개요 세부내역

문항 (34) - (39)
과소자본세제

계산방식 및 

재무정보

○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한 법인들의 

계산 방식 및 재무 정보(34~37) 
그리고 세법에서 정한 test 적용 

여부(38~ 39)에 대한 문항

○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기 위하여 평균 자본 

가치를 산정한 방법을 기재함

○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한 기업의 정보를 기입하

도록 함

  － 사업연도 과소자본세제 적용 전 부채 관련 

비용

  － 호주 비거주자로부터 투자된 부채와 관련된 

비용

  －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가 허용되지 않은 부

채 관련 비용

○ ADI에 해당하는 기업의 정보 및 세법에서 정

하고 있는 과소자본세제 산출 정보를 기재하

도록 함

  － 평균자본,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본, 위험

가중평균 자산 등1)

○ ADI에 해당하는 기업의 정보 및 세법에서 정

하고 있는 과소자본세제 산출 정보를 기재하

도록 함

  － 평균자본,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본, 위험

가중평균 자산 등2)

주주: 1) All ADI entities: (Adjusted) average equity capital, Safe harbour capital amount, Equity 
capital shortfall amount Outward investing 
ADI: Average value of risk weighted assets, Equity capital attributable to overseas 
permanent establishment(s), Average value of risk weighted assets attributable 
to overseas permanent establishment(s), Average value of controlled foreign entity 
equity, Tier 1 prudential capital deductions
Inward investing ADI: Average of risk weighted assets attributable to Australian 
permanent establishment(s), Average value of dotation capita 

주주: 2) All non‑ADI entities: Average value of assets, Asset revaluation amount for thin 
capitalisation purposes, Safe harbour debt amount, Excess debt amount, Average value 
of non‑debt liabilities, Average value of associate entity debt, Average value of associate 
entity equity, Average value of associate entity excess amount, Average value of 
excluded equity interests
Financial entity: Average zero capital amount, Average on‑lent amount
Outward investing entity: Average value of controlled foreign entity equity, Average 
value of controlled foreign entity debt

자료: 호주 국세청, I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instructions 2013

<표 Ⅲ-12>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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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ction E: Financial Service Entities

□ 동 섹션은 Part IIIB of the ITAA 1936이 적용되는 외국의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Part IIIB of the ITAA 1936은 외국은행 지점과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에 한해서는 지점

을 본점과 구분하여 독립된 주체로 보는 특별규정임24)

□ 한편, 동 섹션은 Offshore Banking Unit에 대한 정보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개요 세부내역

문항 (40)
외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지점

○ Part IIIB of the ITAA 1936이 적

용되는 외국의 은행이나 금융기관

의 정보기재

○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음

  － 분기별 평균 명목 차입액

  － 명목 이자 지급액(단, Offshore Banking 
Unit의 Offshore Banking 업무로 인한 

금액은 제외)
  － 명목 이자 지급액(Offshore Banking 

Unit의 Offshore Banking 업무로 인한 

금액)
  － 이자 지급관련 원천징수액

문항 (41) 
Offshore Banking 
Unit 혹은 Offshore 

Banking Unit 

○ Offshore Banking Unit 혹은 

Offshore Banking Unit을 포함한 

연결 그룹의 본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과 이에 해당하

는 경우 정보를 기재하도록 함

○ 본 문항은 Offshore Banking Unit과 관련

된 세법 준수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

○ 질문은 Offshore Banking Unit의 업무를 9
개로 나누어서 각각 과세소득, 순손익, 특수

관계자로부터의 과세소득을 기록하도록 하

게함

  － 9개로 구분된 업무는 Borrowing, 
Lending, Guarantee type, Trading, 
Eligible contract, Investment, Advisory, 
Hedging, Other임

자료: 호주 국세청, I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instructions 2013

<표 Ⅲ-13> IDS Section E의 세부항목

24)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 – 호주󰡕, 한국조세연구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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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ction F: Miscellaneous

□ 42번 문항은 사업연도 동안 해외 도관으로부터 수령한 소득이나 반대로 해외 도관으로 

나누어준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43번 문항은 거주지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채 지급된 과점주주 배당액이 있는지 여부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44번 문항은 사업연도 동안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지급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면제된 사유를 법에서 정한 3가지로 구분하여 그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이중과세조정협정을 맺은 8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한 이자지급액 및 그 국가

○ Section 128F에 의한 면제

○ Section 128FA에 의한 면제

4) Section G: Taxpayer’s declaration

□ 동 섹션은 미리 인쇄되어 있는 다음의 문구에 납세자가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문구: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form is true and correct

바.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호주에서 기업체는 과세표준 신고시 IDS와 관련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동 명세서

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NAT 73345)

□ 한편 호주 국세청이 발간한 󰡔Company tax return instructions 2013󰡕을 살펴보면, 과

세표준 신고 시 세법에서 요구되는 명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승인된 서

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신고기한까지 모든 명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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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는 지연신고 가산세(Penalty for failing to lodge a 

document on time)를 부담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여기에 추가적으로 KPMG이 2012년에 발간한 󰡔Global Transfer Pricing Review 

-Australia󰡕에서는 IDS의 미제출(failure to submit)뿐 아니라 허위기재(failure to 

prepare) 시에도 가산세를 부담한다고 하고 있음

□ 지연신고 가산세는 170호주달러를 기본으로 하여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지연신고 기

간이 길어짐에 따라 가산세액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호주 국세청에 밝힌 가산

세 적용 예시는 다음 표와 같음

지연기간 소규모 기업 중규모 기업 대규모 기업

28 days or less 170 340 850

29 to 56 days 340 680 1,700

57 to 84 days 510 1,020 2,550

85 to 112 days 680 1,360 3,400

113 days or more 850 1,700 4,250

자료: 호주 국세청, http://www.ato.gov.au/

<표 Ⅲ-14> 지연신고 가산세
(단위: 호주달러)

4. 일본

□ 일본의 법인세 신고서 중 국제거래와 관련이 있는 서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 국외 지배주주 등에 관한 부채이자 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명세서

○ 특정 외국 자회사 등에 관한 과세대상 금액 또는 개별 과세대상 금액의 계산에 관한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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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관련자에 관한 명세서

□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관련 명세서에 해당하는 국외 지배주

주 등에 관한 부채이자 등의 손금 산입에 관한 명세서는 제외 하고 나머지 두 명세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25)

가. 특정 외국 자회사 등에 관한 과세 대상금액 또는 개별 과세금액 계산 명세서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도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외국자회사에 유보하

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 조건을 만족하는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 내국법인의 소

득에 합산하여 과세하고 있음

□ 동 규정은 (i)외국자회사가 소재지에서 부담하는 법인세가 일본에 비해 현저히 낮아야 

하고, (ii) 일본법인이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지분이 50%를 초과하여야 하고, (iii) 실제 

적용하는 경우 단독 또는 동족주주 그룹에서 직간접적으로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

는 경우에 적용됨26)

□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특정 외국자회사 등에 관한 과세 대상금액 명세서를 마련하

고 있으며, 동 명세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특정 외국자회사 등의 상황

○ 적용제외의 판정 

○ 과세대상 금액 또는 개별 과세대상금액의 계산

□ 먼저, 특정 외국회사 등의 상황에는 명칭,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주요 사업, 소득

에 대한 조세부담률, 사업연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25) 각 명세서상 부표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나, 동 보고서상에서는 다루지 아니하였음

26) 세 가지 조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상세한 내역이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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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제외의 판정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적용제외 조건을 명세서상 기재하도록 하고 있

으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연도는 합산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27)

○ 사업기준: 특정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특정 외국자회사 등에 해당 여부를 기

재함

－ 주식, 채권의 보유, 공업소유권 및 저작권의 제공, 선박 및 항공기의 대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실체기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국가 또는 지역의 고정시설 유무를 기

재함

－ 특정 외국회사가 사무실, 점포, 공장 또는 기타 고정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관리지배기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사업의 관리, 통제 

및 운영이 이루어지는지 기재함

－ 특정 외국회사가 소재하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관리, 통제, 운영하고 있을 것

○ 비관련자 기준: 거래의 종류, 거래에 따른 수익금액 또는 지출금액, 그리고 동 수입

금액 또는 지출금액에서 비관련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비율을 기재함

－ 도매업, 은행업, 신탁업, 증권업, 보험업, 수운업 또는 항공운송업을 주로 하면서 

거래의 비관련자 비중이 일정기준 이상일 것

○ 소재지 기준: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활동 상황 기재

－ 위 비관련자 기준이 적용되는 7개 업종 이외의 경우 본점 소재지국에서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어야 함

□ 과세대상 금액 계산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따라 합산과세할 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에 따

른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당기순익 및 당기순익에 가산할 금액과 차감할 금액 및 이월결손금의 당기공제액을 

기재함

□ 한편 관련 정보 및 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보임

27) 국중호, 󰡔주요국의 조세제도 – 일본󰡕, 한국조세연구원, 2009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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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 관련자에 관한 명세서 

□ 일본에서는 법인 또는 연결법인과 국외 관련자 사이에 거래를 한 경우 법인은 국외 관

련자에 관한 명세서를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함

○ 조세특별조치법 제66조의 4 제5항 또는 제68조의 88 제5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비관

련자도 포함함 

○ 또한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이 포함되는 법인이 각각 명세서를 모두 작성하도록 함

□ 동 명세서는 국외 관련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과 국외 관련자와의 거래상황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부분으로 구분됨

□ 국외 관련자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국외 관련자의 명칭

○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요 사업

○ 직원 수

○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 국외 관련자가 소재한 국가의 통화로 기재함

○ 특수관계 구분

○ 조치법 제39조의 12 제1항 각호 또는 제39조의112 제1항 각호 및 제66조의4 제5항 

또는 제68조의 88 제5항에 따른 구분

○ 주식 등의 보유비율

－ 일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외 관련자의 주식뿐 아니라 국외 관련자가 보유하

고 있는 일본 법인의 주식도 구분하여 기재함

○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수익 등

－ 국외 관련자의 사업연도, 영업수익 또는 매출, 운영비용 및 판매비와 관리비, 세

전순익, 이익잉여금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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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관련자와의 거래상황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국외 관련자와의 거래를 재고자산거래, 용역제공, 유형자산임대, 무형자산임대, 대

출 및 차입으로 구분함

○ 각 구분별로 받은 대가와 준 지불한 대가를 기입함

○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기재함

○ 사전확인 여부를 기재함 

－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법인의 납세지 관할 국세청 또는 국외 관련자의 주된 사

무소 소재지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정상가격 사전확인 유무를 기재하

도록 함

□ 동 명세서 제출시 생산 거점의 해외이전, 거래형태, 유형형태 변경, 합병 등의 구조조정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별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한편 관련 정보 및 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제재는 없는 것으로 보임

5. 벨기에

가.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 2008년 9월 1일부터 특정 법인은 관계회사와 정상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거래한 금액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

○ 보고대상 특정 법인이란 (i) 상장된 기업, (ii) 유럽금융 상품시장지령(Multilateral 

Trading Facility, MTF)에서 주식이 거래되는 법인과 (iii) 벨기에 회사법에 따른 대

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준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임

□ 반드시 보고되어야 할 사항은 (i) 거래금액, (ii) 관계회사와의 관계 (iii) 법인의 재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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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확인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임

□ 그러나 국제거래 등을 보고하는 서식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나. 조세피난처 거래28)

□ 2010년 1월 1일부터 법인은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자에게 지급한 직·간접 금액을 

모두 보고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서식 제275F호를 작성하게 함

○ 거주자인 법인과 비거주자인 법인 모두 제출의무가 있음

○ 임차, 이자, 로열티, 매입재화나 자본이득에 대한 대가, 서비스, 수수료, 커미션, 중개

료 등의 대금 지급 목적을 간단히 기술해야 함

□ 서식에 기재할 사항: 지급일자, 지급대상자의 이름(또는 납세자번호)과 주소, 지급목적, 

지급금액 기재함

□ 보고방법: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다른 서식과 함께 제출함

□ 직·간접 지급액: 전체 과세기간 동안 조세피난처에 있는 개인에게 지급한 총 지급액이 

10만유로 이상인 경우 지급한 금액 전액을 보고해야 함

□ 보고대상 ‘조세피난처’에 대해 법과 서식의 작성방법을 명확히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OECD의 정보교환 기준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나 영세율 또는 낮은 세율29)

(10% 이하)로 과세하는 국가를 의미함

○ 해당 과세기간 중 OECD의 정보교환 기준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는 다음

과 같음

28) http://www.minfin.fgov.be/portail2/fr/e-services/biztax/documentation-fiscalis.htm, 

29) 벨기에 소득세법 제179RD/BITC 1992조에 낮은 세율 국가를 열거하고 있으며, 2년마다 업데이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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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30)에서 (i) 특정 국가의 법률을 검토하고 (ii) 실제 그 국가의 제도운영을 

평가하여 정보교환 기준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국가를 지정31)함

－ 법률 검토결과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국가: 버뮤다, 보츠와나, 케이만제도, 인도, 

자메이카, 모나코, 파나마와 카타르의 8개국

－ Peer Review 결과 승인되어 Global Forum의 승인을 기다리는 국가: 건지섬과 

저지섬을 포함한 11개 국가임

○ 벨기에 소득세법 제179RD/BITC 1992조에 세율이 낮거나 부담하는 세금이 없는 국

가(지역)를 열거하고 있으며, 2년마다 업데이트함

－ 유럽의 9개국: 안도라, 맨섬,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건지섬, 저지섬, 제투섬

과 샤크섬

－ 캐리비언의 7개국: 앵귈라섬, 바하마,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세인트

바트,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8개국: 바레인, 아부다비, 아지만, 두바이, 푸자이라, 라스

알카이마, 샤르자와 움알카이와인

－ 태평양의 5개국: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팔라우, 바누아투와 윌리스푸투나제도

－ 몰디브

다.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조세피난처 거래: 서식에 기재하지 않은 금액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관련 비용을 불

공제함32)

30) 조세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글로벌 포럼(the OECD Global Forum on Transparency 
and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ax Purposes)의 지도하에 OECD의 PEER REVIEW GROUP에 

의해 평가

31) 이러한 국가는 www.oecd.org/tax/transparency에서 확인할 수 있음

32) http://www.fiscuriosa.be/tax-topic-281220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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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비교

□ 제출대상, 기업에 관한 기본정보, 재무정보, 미제출에 대한 제재를 비교함33)

가. 제출대상

□ 국제거래와 관련해 국가마다 제출대상 서식과 각 서식의 제출자 범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

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법에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하며, 국제

거래에 대해서는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와 정상가격산

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함

○ 미국의 경우 해외투자와 관련한 서식은 제5471호 서식이 있으며 하나의 서식 안에 

주제마다 여러 섹션으로 구분하고 있음

○ 미국의 국제거래 관련 서식은 기업의 형태에 따라 크게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

는데 제5472호 서식이 가장 일반적인 서식이며, 부인 가능 법인체에 대해서는 제

8858호 서식을, 해외 파트너십은 제8865호 서식을 제출함

－ 각 서식의 항목은 몇 가지 주제를 기준으로 구분되어 있음

○ 호주의 경우는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이라는 하나의 명세서에 주제마다 

섹션을 나누고 있는데, 해외투자는 Section C의 21~24번 문항, Section A의 18번 문

항과 관련이 있음

33) 조사대상 주요국의 서식에는 자국 법령과 상황에 따라 요청하는 정보가 달라 직접 비교할 수 없

는 부분도 있었으며, 이러한 정보는 비교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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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우 국외 관련자에 관한 명세서상에 국외 관련자와 관련된 내역을 기재하도

록 하고 있음

○ 벨기에는 조세피난처 국가에 소재한 기업과 거래한 내역을 보고하는 서식이 있음

□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호주와 비교해 서식의 종류는 많지만 서식 안에 포함된 내용은 오

히려 적은 편임

구분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조세피난처
유보소득

한국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국제거래명세서

○ 지급보증용역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국외출자 명세서 등 

미국

○ 제5471호 서식(특정 외국기

업과 관련된 미국인의 정보

보고)

○ 제5472호 서식(25% 외국인 소유 

미국회사나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

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관한 정

보보고)
○ 제8858호 서식(해외 부인 가능 법

인체에 관한 미국인의 정보보고)
○ 제8865호 서식(해외 파트너십과 관

련한 미국인의 정보보고)
○ 제1120호 서식(Schedule UTP)

호주

○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Section C의 문항

21~24번 

○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Section A의 문항 

18

○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Section A 

○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Section B

○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Section C

일본 ○ 국외 관련자에 관한 명세서 ○ 국외 관련자에 관한 명세서

○ 특정 외국자회사 등

에 관한 과세금액 

계산 명세서

벨기에 － ○ 조세피난처 거래 신고서 －

<표 Ⅳ-1> 제출대상 서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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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벨기에는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보고대상 거래의 금액 기준이 있는 반면 우리나

라, 미국과 일본은 없음

○ 우리나라는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와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 제출대상

에 금액 기준이 있으나 국제거래에 대한 보고 기준 금액이 없음

○ 호주는 2만호주달러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벨기에는 10만유로 이상 거래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우리나라와 비교대상 주요국의 국제거래 서식의 제출의무자를 아래 표에서 정리함

○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해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제출대상을 넓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구
분

한
국

미
국

호
주

일
본

벨
기

에

국
내

기
업

 
해

외
투

자

○
외

국
법

인
과

 지
속

적
인

 관
계

를
 맺

기
 위

한
 거

래
나

 
행

위
가

 있
는

 내
국

법
인

○
외

국
법

인
의

 지
분

10
%

 이
상

 직
·

간
접

적
으

로
 소

유
한

 내
국

법
인

○
외

국
에

서
 

영
업

소
를

 
설

치
, 확

장
, 
운

영
하

거
나

 해
외

사
업

을
 위

해
 자

금
지

급
하

는
 경

우

○
외

국
기

업
 주

식
의

 1
0%

 이
상

 보
유

○
외

국
기

업
의

 주
식

을
 1

0%
 이

상
 보

유
하

고
 있

는
 자

가
 소

유
한

 외
국

법
인

의
 이

사
나

 임
원

인
 미

국
인

○
다

음
 중

 어
느

 하
나

에
 해

당
하

는
 자

  
①

 외
국

법
인

의
 주

식
을

 보
유

하
고

 있
던

 자
가

 주
식

을
 추

가
 취

득
하

여
 1

0%
의

 주
식

소
유

요
건

을
 만

족
하

게
 된

 경
우

  
②

 기
존

에
 외

국
법

인
 주

식
을

 보
유

하
고

 있
지

 않
던

 자
가

 1
0%

의
 

주
식

소
유

요
건

을
 만

족
하

는
 주

식
을

 취
득

하
게

 된
 경

우
  

③
 미

국
 주

주
로

 간
주

되
는

 자
  

④
 미

국
인

이
 되

는
 시

점
에

 1
0%

 주
식

소
유

요
건

을
 만

족
하

게
 된

 자
  

⑤
 1

0%
 주

식
소

유
요

건
 미

만
으

로
 지

분
을

 낮
추

기
 위

해
 외

국
법

인
의

 지
분

을
 처

분
한

 미
국

인
○

회
계

기
간

 중
 적

어
도

 연
속

되
는

 3
0일

 동
안

 외
국

법
인

의
 통

제
를

 
받

은
 미

국
인

○
과

세
연

도
 중

 적
어

도
 연

속
되

는
 3

0일
 동

안
 피

지
배

외
국

법
인

인
 외

국
법

인
의

 주
식

을
 소

유
하

고
 있

는
 미

국
 주

주

○
호

주
거

주
자

가
 해

외
 법

인
에

 
지

분
 

투
자

한
 

경
우

 
작

성
 제

출
함

○
해

외
 

지
점

을
 

운
영

하
는

 
경

우

○
국

외
 

관
련

자
와

 
거

래
를

 한
 경

우
－

국
내

기
업

 
국

제
거

래

○
국

외
특

수
관

계
인

과
 

거
래

하
는

 납
세

자
○

단
, 

일
부

 
서

식
은

 
제

출
 

배
제

되
는

 금
액

한
도

가
 있

음

○
직

·
간

접
 외

국
인

 지
분

보
유

 정
도

가
 2

5%
 이

상
인

 미
국

법
인

○
미

국
에

서
 거

래
나

 사
업

을
 영

위
하

는
 외

국
법

인
이

 특
수

관
계

인
과

 
거

래
를

 한
 경

우
○

기
타

 다
른

 서
식

의
 제

출
대

상
은

 위
와

 다
름

○
국

외
 특

수
관

계
자

와
 거

래
가

 연
간

 2
만

달
러

를
 초

과
하

는
 경

우
○

국
외

 특
수

관
계

자
와

 금
융

계
약

을
 맺

은
 경

우

○
국

외
 

관
련

자
와

 
거

래
를

 한
 경

우

○
지

정
 대

상
 조

세
피

난
처

에
 

소
재

하
는

 
자

에
게

 지
급

한
 금

액
이

 1
0만

유
로

 이
상

인
 경

우
 

조
세

피
난

처
 

유
보

소
득

○
부

담
세

액
이

 소
득

의
 1

5%
이

하
인

 국
가

에
 본

점
 등

을
 둔

 외
국

법
인

에
 출

자
한

 내
국

법
인

○
호

주
거

주
자

가
 

조
세

피
난

처
에

 
피

지
배

외
국

법
인

의
 

지
분

을
 가

진
 경

우

○
요

건
을

 
만

족
한

 
조

세
피

난
처

에
 소

재
하

는
 

외
국

자
회

사
를

 
가

진
 경

우

  
주

: 
1.

 기
본

정
보

, 
재

무
정

보
나

 기
타

 항
목

에
 대

한
 제

출
의

무
자

가
 조

금
씩

 다
를

 수
 있

으
나

, 
비

교
표

에
서

는
 가

장
 중

심
이

 되
는

 서
식

의
 제

출
의

무
자

를
 기

재
함

. 
자

세
한

 내
용

은
 각

국
의

 조
사

내
용

을
 참

고

  
  

 2
. 

정
보

보
고

 서
식

에
 피

지
배

회
사

 유
보

소
득

 계
산

과
 관

련
된

 내
용

이
 일

부
 포

함
되

어
 있

는
 경

우
 그

 내
용

을
 비

교
표

에
 추

가
했

으
나

, 
이

와
 관

련
해

 별
도

의
 

서
식

을
 운

영
하

는
 국

가
의

 경
우

 자
세

한
 내

용
을

 조
사

하
지

 않
았

음

<표
 Ⅳ

-
2>

 제
출

의
무

자
의

 국
제

비
교

92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93

나. 서식의 정보

□ 미국과 호주는 관련 서식에서 국제거래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시 해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재무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

니함

○ 다만, 현지법인의 재무정보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상세히 요구하고 있음

○ 한편, 호주와 벨기에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자와의 거래를 따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호주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벨기에의 경우는 거래 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를 요구함

□ 미국은 서식의 제출자나 대상 외국법인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 외에 해당 외국기업의 정

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 관한 정보도 요청함

1) 국제거래 유형별 세분화 정도

□ 우리나라와 일본은 국제거래를 재화, 용역, 대차, 자본거래 등 크게 4~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보를 기재하고 있으나 미국, 호주와 벨기에는 국제거래 내역을 보다 세분화

하여 기재하게 함

○ 미국은 국제거래를 통화거래와 비통화거래로 구분하고, 통화거래를 12가지 거래로 

구분하여 현금유입과 현금유출액을 기재하게 함

－ 통화거래는 주식 및 유형자산의 판매, 비용분담약정액, 임대료, 로열티, 중개수수

료, 이자나 대여금 등의 12가지 거래로 구분

○ 호주는 국제거래를 15가지로 구분하여 관련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로열티 및 라이센스, 유형, 렌트 및 리스, 서비스, 파생, 자산유동화, 그 밖의 금융

거래, 기타 상거래, 자본적 지출거래, 대가 없는 거래, 종업원 보수, 원가부담, 구

조조정으로 구분함

○ 벨기에도 조세피난처 거래를 임차, 이자, 로열티, 매입재화나 자본이득에 대한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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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수수료, 커미션, 중개료 등으로 구분함

구분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한국

○ 재화, 용역, 대차, 자본 거래로 구분하여 매출과 매입

○ 대차잔액

○ 주식의 기초부터 기말 변동 내역

미국

제5472호 서식(25% 외국인 

소유 미국회사나 미국에서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관한 정보보고)

○ 제출의무자와 해외 특수관계인 간 통화거래

  ∙ 현금유입: 주식 및 유형자산의 판매, 비용분담액, 임대료, 로열티, 
중개수수료, 이자나 대여금 등 총 12가지 거래

  ∙ 현금유출: 주식 및 유형자산의 매입, 비용분담액, 임차료, 로열티, 
중개수수료, 차입금이나 이자비용 등 12가지 거래

○ 제출의무자와 해외 특수관계인 간 비통화거래 및 불완전보수

제8858호 서식(해외 부인 가

능 법인체에 관한 미국인의 

정보보고)

○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 부인 가능 법인체와 제출의무자 간 국제거래: 19가지 거래로 구분

하여 각 거래에 대한 금액을 기재함

  ∙ 가산거래: 재고자산 및 자산권리의 판매, 특정 용역에 대한 보상, 
수수료, 임대료, 로열티, 라이센스, 배당금, 이자수익과 기타

  ∙ 차감거래: 재고자산 매입, 유형자산 매입, 자산권리의 매입, 특정 

용역의 매입대가, 수수료, 임차료, 로열티, 라이센스, 이자비용

  ∙ 대여: 대출 또는 차입

제8865호 서식(해외 파트너

십과 관련한 미국인의 정보

보고)

○ CFP(피지배 해외파트너십)과 파트너 또는 다른 특수관계 법인 간 

거래

  ① 현금유입: 재고자산 및 재산권 판매, 기술, 경영, 엔지니어, 건설

이나 유사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입, 커미션, 입차료, 로열티와 라

이센스, 배당금, 이자수익과 기타

  ② 현금유출: 현금유입과 동일 거래형태이며 지급하는 부분

  ③ 차입금 및 대여금

호주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유형, 로열티 및 라이센스, 렌트 및 리스, 
서비스, 파생, 자산유동화, 그 밖의 금융거래, 기타 상거래, 자본적 

지출거래, 대가 없는 거래, 종업원 보수, 원가부담, 구조조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거래금액 기입

○ 특수관계자와의 금융계약으로 인한 이자부담분의 부채와 자본 분

류에 대한 정보 기입

일본
○ 국외 관련자와의 거래 유형을 재고자산, 용역, 유무형자산 임대, 대

출 및 차입으로 구분하고 거래금액을 기재

벨기에 ○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자에게 지급한 총 직·간접 지급액

주: 각 재무제표와 기본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Ⅲ장의 본문 참조

<표 Ⅳ-3> 보고대상 국제거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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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호주와 벨기에는 조세피난처를 지정하고 서식에 조세피난처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게 함

○ 호주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특수관계자의 수와 거래금액을 그 밖의 소재국과 구분

하여 기재하도록 함 

－ 모든 거래유형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중 규모순

으로 상위 3개 유형에 대해서는 구분 기재함

○ 벨기에는 조세피난처에 대한 거래만 서식이 있으며, 기타 다른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음

□ 우리나라만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제출하며, 호주나 일본은 국제거래 내역 옆에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문서화를 간단히 기재함

국가 별도 서식 내용

한국 ○
○ 무형자산, 용역거래와 기타거래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서식이 존재

○ 거래성격, 정상가격 산출방법, 해당 방법을 선택한 사유 등 기재

미국 × －

호주 × ○ 국제거래 서식에 정상가격 산출방법, 문서화 정도를 기입

일본 ×
○ 국제거래 서식에 정상가격 산정방법과 정상가격 사전확인 여부를 기

재함

벨기에 × ○ 없음

주: 각 재무제표와 기본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Ⅲ장의 본문 참조

<표 Ⅳ-4>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제비교

2)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 제공

□ 미국과 호주는 국제거래 내역을 상세히 요청하는 반면, 국제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인의 

손익 정보를 요청하지 않음

○ 우리나라는 국제거래가 있는 자의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손익, 세전이익을 

서식에 기재하도록 함



96

○ 미국은 정보가 필요한 거래를 세분화해서 해당 거래에 대한 금액을 기재하게 하고 

있으며, 특수한 기업형태(파트너십)를 제외하면 국제거래가 있는 특수관계인의 손

익정보를 요청하지 않음

□ 해외 현지법인의 재무정보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 상세히 요청하고 있음

○ 미국은 해외 현지법인의 손익 정보에 로열티, 임대료, 라이센스, 수수료, 자본이득을 

구분해서 기재하게 함

○ 미국은 해외 현지법인의 대차정보에 영업권, 창립비, 특허나 트레이드 마크 금액을 

별도로 기재하게 함

구분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국내기업의 국제거래

제출 제출정보 제출 제출정보

한국 ○

○ 해외현지법인의 요약 재무상황표, 요약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매출 매입, 모회사 

파견직원 급여 

○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손익, 판관

비, 영업손익, 세전이익의 금액만 기

재 

미국 ○

○ 외국법인 재무정보

  ① 손익계산서: 수익(세분화되어 있음), 
비용(세분화되어 있음)과 순이익 금

액

  ③ 대차대조표: 자산, 부채와 자본금액 

기재. 세분화되어 있으며 일부 항목

은 특수관계인과 거래금액을 표시하

는 부분도 있음

  ④ 이익잉여금: 매국 재무제표 및 미국 

세무회계 기준에 맞춰 해외 이익잉여

금과 순손익을 조정

×

○ 없음. 재무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대

신 거래정보를 세분화함

○ 단, 해외 부인 가능 법인체나 해외 

파트너십과 거래한 경우 해당 기업의 

요약 재무정보 기재

호주 × ○ 없음 ×
○ 없음. 재무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대

신 거래정보를 세분화함

일본 ○
○ 최근 매출, 운영비, 판관비, 세전순익, 

이익잉여금에 관한 정보
× ○ 없음

벨기에 － － ×
○ 없음. 재무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대

신 지급목적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

주: 각 재무제표와 기본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Ⅲ장의 본문 참조

<표 Ⅳ-5> 제출대상 명세서상 재무정보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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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거래연속성 파악을 위한 참조번호를 기재하며, 외국

법인의 정보나 장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함

○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간 거래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외기업의 납세자번호가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의무자가 참조번호(Reference Id number)를 임의로 부여하

여 기록하게 한 후, 매년 동일 번호를 사용하게 함

○ 외국기업의 장부와 거래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자의 이름과 위치, 장부와 거래기록의 

보관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함

다. 미제출에 대한 제재

□ 미국과 호주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국제거래 서식을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며 호주는 미신고한 거래비용을 손금불산입 처리함

□ 우리나라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후에 

과세당국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면 가

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다만, 2013년 8월 세법개정안으로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서식의 가산

세를 현행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때’에서 ‘법인세신고기한’으로 변경하는 안을 발

표하여 제출의무를 강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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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서식종류 서식 제출기한 미제출가산세 불성실가산세

한국
국내기업 해외투자 

및 국제거래

1차) 법인세 신고기한 × ×

2차) 과세당국의 제출 또는 

보완요청일부터 60일
○ ○

미국
국내기업 해외투자 

및 국제거래
법인세 신고기한 ○ ○

호주
국내기업 해외투자 

및 국제거래
법인세 신고기한 ○ ○

일본
국내기업 해외투자 

및 국제거래
법인세 신고기한 × ×

벨기에
내국인의 

조세피난처 거래
법인세 신고기한

○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미신고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함)

○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미신고한 비용을 

손금불산입함)

  주: 1. 미제출가산세는 납세자가 서식을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를 의미함

     2. 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가 서식을 제출기한까지 제출했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제출내용

에 오류가 있을 때 적용되는 것을 의미함

     3. 우리나라는 2013년 8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관한 서식의 가산세를 현행 ‘과세당국의 요청

이 있는 때’에서 ‘법인세신고기한’으로 변경하고 가산세 부과대상도 현행 ‘피투자회사의 지분

을 50% 이상 보유한 자’에서 ‘10% 이상 보유한 자’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함

     4.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 법인세 신고기한까지의 제출에 대한 가산세는 없

으나,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에 따른 제출기한 60일이 경과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

생함 

     5. 일본의 경우 과세당국의 제출 또는 보완요청 후에 가산세 부과 여부는 불확실함

<표 Ⅳ-6> 주요국의 서식 관련 가산세

2. 시사점

가. 서식의 통합 및 상세 작성지침 마련

□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거래 관련 서식의 종류가 비교대상 국가에 비해 많은 편임

○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거래와 관련해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와 

국외 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의 세 가지 서식을 요청하고 있으며, CFC에 관해서

도 총 9개의 서식을 제출하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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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호주의 경우 국제거래와 관련된 서식을 통합하여 납세자가 하나 정도의 서식

을 작성하면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큰 누락 없이 작성할 수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서식의 작성방법이 서식 뒷부분에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는 

데 반해, 미국과 호주의 경우 서식 작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납세자

의 편의를 도모하고, 서식이 정확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그러므로 비교 대상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작성 서식의 종류도 많고 작성방법에 

대한 지침도 상세하지 못하여 납세자의 서식작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됨

□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정보의 중복입력과 납세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국제 거래

서식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상세한 작성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나. 국제거래 명세서 

□ 비교 대상국가의 국제거래는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조세피난처 유무나 거래유형에 따라 

보다 상세히 구분되고 있으며, 거래 대상 특수관계인의 재무정보는 요청하지 않음

○ 우리나라도 국제거래 서식에서 거래 유형을 세분화한다면,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효율적으로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1) 국제거래 상대방의 소재지에 따른 세분화 

□ 호주와 벨기에와 같이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매년 지정하고 호주는 국제거래

서식에 조세피난처 지역과 기타 지역을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벨기에는 조

세피난처에 대해서만 국제거래 서식을 제출하게 함

□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조세피난처로 볼 수 있는 국가에 소재한 자와의 구체적인 

거래정보와 기업정보 등을 그 밖의 지역과 구분하여 요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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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조세피난처 국가에 소재한 기업과 거래한 부분에 대해 더 강력한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음

2) 국제거래 유형별 세분화 

□ 보고대상 국제거래를 보다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보고대상 거래를 재화거래, 용역거래, 대차거래 등 4~5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나, 미국과 호주는 유형자산의 판매, 저작권의 판매, 로열티수입, 수수료수익, 

배당금 등 12~15가지로 상세하게 구분하고 있음

□ 한편, 국제거래정보를 세분화하여 신고하는 것에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면, 조세피

난처 국가에 소재한 자와의 거래만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의 간소화

□ 호주의 경우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면서, 관련 문서화의 정도와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기재하게 함

○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문서화 정도는 서식상 코드화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그 정보를 

기입할 수 있음

□ 한편 미국에서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와 관련하여 한국과 같이 별도의 서식이나 신

고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

○ 그 대신 관련 문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가산세를 부과함

□ 우리나라는 납세자에게 정상가격 산출에 관한 근거를 문서화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

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는 대신에 국제거래 명세서상 주요 특수



Ⅳ. 국제비교 및 시사점 101

관계자의 내역 및 정상가격 산출방법 등을 간략히 기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는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는 납세

자가 정상가격과 관련하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열거하는 문서를 모두 

갖추고 있고,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정상가격 관련 문서화 정도의 추가

□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 문서화가 가산세 감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사전 문서화

에 관한 정보를 관련 서식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이전가격에 대한 사전 문서화 여부는 서식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으나 호

주나 여러 OECD 국가는 문서화 여부를 법인세 신고서에 표기하게 함

○ 사전 문서화 여부를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는 서식에 포함시키거나, 정상가

격 산출방법 신고서에 기재한 방법과 문서를 통해 입증되는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전 문서화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과세당국에 정확한 정

보를 제출하도록 유인할 필요가 있음

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및 정보

1)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기업에 대한 식별을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직접투자한 

경우에는 ① 국세청(세무서)에서 부여한 현지기업 고유번호를 사용하거나 ② 국외특수

관계인이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를 통해 식별함

□ 한편 내국법인이 직접투자하지 않은 국외특수관계인의 경우에는 현지 국가에서 부여

받은 납세자번호만을 통해 식별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식별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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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이 현지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를 신고기일까지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 국외 상황에 의해 현지 국가의 납세자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그러므로 여러 기간에 걸친 외국기업의 거래 및 재무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외국기업

의 고유번호를 기입하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즉, 납세자가 외국기업의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번호를 기재하게 하지

만 고유번호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Reference ID number

와 같이 납세자가 임의로 매년 해당 외국기업에 대해 일정한 번호를 기입하게 함

－ 이를 통해 특정 외국기업의 여러 기간에 걸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임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정보

□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이나 

지점, 기업 장부의 위치 등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과세당국이 필요 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미국은 장부를 기록하는 장소, 장부를 보관하는 장소와 관계자 연락처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의 정보가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연락처를 확보함

마.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방안

1) 제재

□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과세표준 신고시점에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서식을 제출

하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없어 과세당국이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통해 정확하고 완전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우리나라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가 있으나, 법인세 신고와는 별도로 

과세관청의 자료제출(보완요구 포함) 요구에 불이행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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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음

○ 한편 2013년 8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신고 시 관련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조사대상 주요국(미국, 호주) 대부분이 미제출이나 불완전한 신고에 따른 제재가 있음

○ 미국은 모든 국제거래 서식의 미제출이나 부정확한 제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함

○ 벨기에의 경우 서식제출의 대상자가 우리나라와 비교해 적은 반면 신고의무 미이행

에 따른 제재는 강력함

□ 다만 현행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구체적인 지침마련, 납세자가 

확보하기 어려운 정보의 사전검토 등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납세자의 협력비용 및 행정비용의 감소(전자신고)

□ 국제거래 등에 관한 서식은 전자신고 대상이나 납세자가 일부 외국기업의 정보를 확인

하지 못해 전자신고를 포기34)하고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불완전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

고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전자신고의 포기는 납세자의 협력비용을 증가시키고, 불완전한 정보입력은 과세당국의 

정보관리에 혼선을 줄 수 있으며, 전자신고의 실패로 인해 자료 수집을 위한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전자신고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비교대상 국가의 다음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신고기한 내에 자료수집이 어려운 거래처에 대해서는 미국의 Reference ID 

number와 같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34) 실무상 국제거래 서식과 관련하여 전자신고 오류가 다수 발생하여 국제거래 서식의 전자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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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나 미국과 같이 ‘예 또는 아니오’ 방식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항은 이러

한 형태의 질문을 활용하면 전자신고의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면, 미국의 제5472호 서식의 수입물품의 관세가격과 재화의 원가 차이, 외

국모법인의 비용분담 약정 체결 여부 등에 대한 YES/NO 질문

□ 동시에 기한 내 자료 수집이 어려운 거래처의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을 과세표준 신고기

한까지 확인하지 못할 경우 과세당국에 보고한 후 일정기한 내에 추가적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바. 정보의 활용방안

□ 자료의 수집도 중요하지만 수집된 정보를 과세당국이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함

1) 세원관리에 활용

□ 정확한 국제거래 정보를 확보하여 국세청의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의 분

석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 우리나라 국세청은 2010년부터 세원 양성화와 국제거래 분야의 분석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를 구축하고 가동 중에 있음35)

－ 세무신고자료, 기타 행정자료와 국·내외 기업의 재무정보 등 전체 재무자료를 

통합하는 전산을 구축하여 국내외 거래를 종합적으로 분석함

－ 주요 구축자료는 상장 및 외부감사대상 국내법인의 재무자료 일체와 한국투자기

업을 포함한 약 5,700만개 국외기업의 재무자료임

    ∙ 국내법인의 재무자료: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등의 금감원자

료,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자료, 주석, 지분공시와 주요현황 등 기업

관련 자료

35) 국세청, http://nts.go.k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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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기업의 재무자료: 국외기업 재무제표, 임원, 자회사, 주주, M&A 사항 등 최

신 기업자료

○ ICAS는 해외투자와 해외 현지기업과의 거래의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 외국기업 재

무자료를 폭넓게 활용함

－ 내국법인의 이전가격 분석 시 납세자가 정상가격 입증을 위해 제출한 비교대상 

자료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음

○ 또한, ICAS는 국제거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역외 탈세거래와 해외 은

닉재산 추적에 활용됨36)

－ 실제 2013년 6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케이만제도 등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원시자료를 확보한 후 조세탈루 혐의를 정밀 분석하는 데 

ICAS가 활용됨37)

□ 장기적으로 다양한 세무신고자료와 외부자료를 활용해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선별

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나가야 할 것임

○ 미국과 영국은 조세격차(TAX GAP)38)를 통해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선별하는 

장기분석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납세자의 신고내역

과 기타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탈세위험이 높은 납세자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함

○ 미국은 조세격차 관련 보고서39)에서 조세격차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안 중 과세당

국에 대한 정보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보보

고 서식을 활용함

－ 실제 미국 과세당국은 법인과 개인납세자의 국제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36) 국세청이 발표한 ‘ICAS 활용이 가능한 전형적 사례’에 따르면 ICAS는 해외현지법인 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수익을 은닉한 사례, 지분 또는 대부투자를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유출하고 탈세한 사례

분석,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분석 등에 활용됨

37) 삼일아이닷컴, http://www.samili.com
38) 조세격차란 납세자가 특정 과세연도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세금과 실제 납부한 금액의 차이를 의

미하며, 이는 납세자가 특정 과세연도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의미함. 미국은 1963년부터 현재

까지 조세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보완하고 있으며, 조세격차를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함

39) Internal Revenue Service and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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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5471호 서식(해외투자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해외 피지배회사에 관한 정

보를 확보하기 위해 제1120F호 서식의 일부 정보를 추가함

2) 현행 서식의 적극적인 활용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33개국 중 국제거래 등에 관해 서식을 두고 있는 19개 국가 

중 하나임

□ 우리나라가 이미 시행 중인 서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서식 작성에 드는 납

세자의 협력비용만 증가하고 과세당국의 징수비용은 줄이지 못해 전반적인 사회적 비

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임

□ 서식의 개편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현행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

서 등의 국제거래 서식과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해외투자 서식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정확하고 완전성 있는 정보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조세피난처 국가에 소재한 외국기업과 거래가 많은 국내기업, 주요 거래대상 국가를 

변경한 국내기업, 본업과 관련 없는 업종과 거래규모가 큰 국내기업, 외국기업의 재

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기업의 손익 대부분이 국내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저

세율 국가에 소재하고 손익이 지나치게 높거나 계속해서 결손이 발생한 외국기업과 

거래가 많은 국내기업 등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는 데 활용해야 함

－ 예를 들어, 조세회피가 문제가 된 후 갑자기 조세피난처 국가에 소재한 현지법인

을 청산하고 다른 국가에 유사한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 특정 국가에 대한 거래규

모를 갑자기 축소하는 행위 등도 관련 서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한 회계연도뿐만 아니라 여러 연도에 걸친 국외특수관계인의 거래금액이나 투

자금액의 변동현황도 파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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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OECD 국가의 국제거래 보고현황

국가
국제거래의 문서화

세무신고 서식 이전가격 관련 가산세 가산세 경감
요구 준비기한 제출기한

호주

없음. 단, 세무조사위험과 

가산세를 경감시키기 위해 

적시성 있는 문서화가 요구

됨

해당 과세연

도의 세무신

고 기한

과 세당 국 의 

요구가 있을 

때

○과거 서식) Schedule 25A: 
거래형태, 금액, 관련 국가, 
관련된 특수관계법인의 수, 
증빙자료의 종류, 이전가격 

방법

○개정 서식) International 
Dealings Schedule: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됨

○제출기한: 과세표준 신고기

한

부과함

적시성 있게 문

서화한 경우 이

전가격 조정에 

따른 가산세를 

경감

오스

트리아

○법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음

○단, OECD 이전가격 가

이드라인에 따른 문서화

를 권장하고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일반적인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부과함

벨기에

○법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음

○단, OECD 이전가격 가

이드라인에 따른 문서화

를 권장하고 있음

○적시성 없는 문서화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불충분한 문서화

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실시하고 가산세

를 부과

없음

제 출요 구 를 

받은 후 30일 

이내

○2008년 9월 1일부터 특정한 

법인에 대해서만 관계회사 

거래를 제출하도록 요구함

○2010년 1월 1일부터 거주자

나 비거주자인 납세자가 ‘조
세피난처’에 지급한 모든 직

접, 간접적인 지출을 보고함 

(Form 275F)
○제출기한: 과세표준신고기한

미납에 적용되는 일

반적인 가산세가 부

과됨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전

가격 과세에 따

른 가산세를 감

면 받을 수 있는 

반면, 악의성 있

는 신고오류에 

대해서는 중과함

캐나다

○적시성 있는 문서화가 

요구됨

○위반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해당 과세연

도의 과세표

준 신고기한

제 출요 구 를 

받은 후 3개
월 이내

○Form T106: 100만캐나다 

달러 이상되는 거래에 대한 

거래 형태, 금액, 관계회사, 
참여한 국가, 사용한 이전가

격 방법, 적시성 있는 문서

화 여부, 재무정보

이전가격 조정 시 

10% 가산세 부과

이전가격 결정을 

위한 납세자의 

성실한 노력이 

인정되면 가산세

가 100% 경감됨

칠레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일반적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됨
없음

체코

○법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음

○단, 2011년 1월 1일부터 

OECD 이전가격 가이드

라인에 따른 문서화를 

권장하고 있음

없음

없음. 세무조

사 시 관련문

서를 요구함

없음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됨
없음

<부표 1> OECD 국가의 국제거래 보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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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제거래의 문서화

세무신고 서식 이전가격 관련 가산세 가산세 경감
요구 준비기한 제출기한

덴마크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

은 다섯 가지 사항을 포

함해 이전가격에 관해 

문서화할 것을 법으로 

정함

해당 과세연

도의 과세표

준 신고기한

제 출요 구 를 

받은 후 60일 

이내

○Form 05.021: 모든 관계회

사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

하고 있음

○제출기한: 과세표준신고기한

○부정확한 정보보

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

○미신고 가산세 부

과

과세당국의 요구

에 맞게 문서화

된 경우 미신고 

가산세를 경감

핀란드

○2007년부터 여섯 가지 

사항을 포함해 이전가격

에 관해 문서화할 것을 

법으로 정함

매년 해당 과

세연도의 이

전가격 문서

를 준비해야 

함

제 출요 구 를 

받은 후 60일 

이내

○관계회사 거래의 존재, 이전

가격 문서화 여부를 세무신

고서에 기재해야 함

○Form 78: 기능, 수익성과 관

계회사 거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됨

○제출기한: 과세표준신고기한

○이전가격 문서 제

출요구에 대한 미

제출 가산세: 요구

건수당 25천유로

○일반적인 미신고 

가산세와 납부불

성실 가산세도 적

용됨

○건별로 가산

세 경감이 가

능할 수 있음

프랑스
2010년부터 적시성 있는 

문서화가 요구됨

2010년부터 

해당 과세연

도의 과세표

준 신고기한

세 무조 사 가 

시작되어 과

세당국이 요

구하는 때

없음

적시성 있게 문서화

하지 않은 경우 및 

불충분한 정보를 제

공한 경우 가산세 부

과

없음

독일
법령에서 적시성 있는 문서

화를 요구함

○ 특별거래: 
발생시점

에 문서 

구비

○ 일상적인 

거래: 기

한 없음

○특별거래: 
거 래 발 생 

후 30일 이

내

○일상적인 

거래: 조사

관 요구가 

있는 때부

터 60일 

이내

없음

○문서 미제출가산

세

○문서의 활용이 어

려운 경우 가산세 

부과

○이전가격의 적정

성 및 국제거래 

대상자가 불명확

할 때 가산세 부

과

적시에 문서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타당한 사

유가 있을 때 가

산세가 경감됨

그리스

연간 매출액이 100만유로

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문서화가 요구됨

없음

과 세당 국 의 

서 면요 구 를 

받은 후 30일 

이내

○국제거래 목록: 거래금액, 성
격, 거래당사자에 관한 정보

를 포함

○제출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 

4개월 15일 내에 제출

○보고하지 않은 국

제거래 금액에 가

산세 부과

○충분히 문서화되

지 않은 국제거래 

금액에도 가산세 

부과

없음

헝가리

2012년부터 모든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문서화가 요구

됨

해당 과세연

도의 과세표

준 신고기한

과 세당 국 의 

요구가 있을

때만 제출

국제거래에 대해 적절히 문서

화 했다는 사실을 세무신고서

에 기재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

○문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이전가격 조정 시 

일반적인 가산세 

적용

없음

<부표 1>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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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국제거래의 문서화

세무신고 서식 이전가격 관련 가산세 가산세 경감
요구 준비기한 제출기한

아일랜

드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문서화를 요구

○OECD 이전가격 가이드

라인에 따른 문서화를 

권장하고 있음

해당 과세연

도의 과세표

준 신고기한

과 세당 국 의 

제 출요 구 를 

받은 후 21일 

이내

없음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됨
없음

이스라

엘

12가지 필수사항을 포함한 

이전가격 문서화를 요구
없음

과 세당 국 의 

제 출요 구 를 

받은 후 60일 

이내

○Form 1385: 모든 특수관계 

거래, 거래금액, 조건과 국제

거래 요건과 이전가격에 대

한 내용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
없음

이탈리

아

○강제적인 요구사항은 아

니지만 문서화를 장려함

○문서화한 경우 가산세 

경감(penalty 
protection)

가산세 부과

를 피하려면 

해당 과세연

도의 과세표

준 신고기한

까지 준비

과 세당 국 의 

요구를 받은 

후 15일 이내

○국제거래가 있는 비거주자와

의 관계를 세무신고서에 포

함

○가산세 경감을 목적으로 세

무당국과 적절한 문서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체크

하는 부분이 있음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됨

○적절한 문서

화를 과세당

국과 사전 협

의한 경우 가

산세 면제

일본

세무조사 기간동안 지체없

이 이전가격과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없음
요구 즉시 제

출

○Schedule 17(4): 외국 관계

회사에 관한 상세한 정보와 

관련 거래의 이전가격 방법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됨
없음

대한민

국

○강제적인 문서화 요구 

없음

○문서화한 경우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가산세 경

감

없음. 단, 문

서화한 경우 

과세표준 신

고기한까지

과 세당 국 의 

요구를 받은 

후 60일 이내

○이전가격방법신고서

○국외특수관계자 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

계산서

○문서 제출 요구에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이전가격 조정 시 

일반적인 가산세 

적용

○적정한 문서

가 있는 등 일

정 요건 만족

시 미신고 가

산세 경감

룩셈부

르크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됨
없음

멕시코

1997년부터 특수관계 거래

에 대한 적정가격을 입증하

기 위한 문서화를 요구함

해당 과세연

도의 과세표

준 신고기한

과 세당 국 의 

요구를 받은 

때

○이전가격 및 국제거래를 보

고하는 서식: 관계회사, 관련 

거래, 적용한 이전가격 방법, 
국제제거래와 문서화에 관한 

질문서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됨

문서화가 적절하

게 수행된 경우 

가산세를 일부 

감면

네덜

란드

이전가격에 관한 특별한 문

서화 규정은 없음
거래발생 시

과 세당 국 의 

요구를 받은 

때

없음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됨

문서를 통해 정

당한 사유가 입

증되면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가

산세 감면 가능

뉴질

랜드
없음 없음

과 세당 국 의 

요구를 받은 

후 30일 이내

없음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됨

문서를 통해 정

당한 사유가 입

증되면 이전가격 

조정에 따른 가

산세 감면 가능

<부표 1>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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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서식 이전가격 관련 가산세 가산세 경감
요구 준비기한 제출기한

노르웨

이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대해 13가지 필수사항을 포

함한 적시성 있는 문서화가 

요구됨

해당 과세연

도의 과세표

준 신고기한

(2008년부터 

적용)

과 세당 국 의 

요구를 받은 

후 45일 이내

○일정 거래금액 이상인 납세

자에 한해 특수관계인 거래

와 거래성격에 대한 구체적

인 사항을 세무신고시 보고

과세당국에 이전가격

에 관해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 제공

시 가산세 부과

없음

폴란드

거래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납세자에 한해 문서화가 요

구됨

없음

과 세당 국 의 

요구를 받은 

후 7일 이내

○문서화 대상인지 여부 보고

○거래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국제거래를 보고하는 

형식 있음

적절하게 문서화하지 

않은 경우 강도 높은 

가산세 부과

없음

포르투

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일정 

금액이 이상인 납세자에 한

해 적시성 있는 문서화가 

요구됨

해당 과세연

도의 과세표

준 신고기한

(과세연도 종

료 후 7개월 

15일) 

과 세당 국 의 

요구가 있는 

때

○국제거래 대상 관계회사

○국제거래 금액

○이전가격방법

○해당 거래에 대해 적시성 있

게 문서화되었는지 보고

○적시성 있는 이전

가격 문서화 실패

에 대한 가산세

○부정확하거나 불

완전한 정보보고

에 대해 가산세 

부과

특정 상황에서 

가산세 감면이 

가능할 수도 있

음

슬로바

키아

2009년 1월 22일부터 IFRS 
적용 납세자와 IFRS 미적용 

납세자를 구분하여 문서화

를 요구함

해당 과세기

간 종료 전까

지

과 세당 국 의 

요구를 받은 

후 60일 이내

국제거래가 있는 관계회사와 

거래 금액을 보고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됨
없음

스페인

○문서화를 요구함(단, 일

부 거래의 경우 25만유

로 이하 거래는 문서화 

대상에서 제외)
○단, OECD 이전가격 가

이드라인에 따른 문서화

를 권장하고 있음

해당 과세연

도의 과세표

준 신고기한

과세당국 요

구가 있는 때

○관계회사에 관한 정보요구

 －납세자의 경영관리팀

 －납세자가 보유한 관계회사 

지분

 －납세자의 지분을 보유한 관

계회사 

○관계회사와 국제거래

 －관계회사의 이름 및 법인형

태

 －관계회사의 등록번호

 －특수관계 형태

 －관계회사의 소재국

 －거래형태, 거래성격(수익 

또는 지출), 이전가격평가

방법, 거래금액

○과세당국은 보고된 정보를 

이전가격 세무조사 대상 선

정에 활용

○불충분하고 불확

실한 문서화로 적

정한 이전가격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보고대상 정

보를 생략한 경우 

생략된 정보 건별

로 가산세를 부과

○그 밖의 경우 이

전가격 조정액의 

15%를 가산세로 

부과

가능

스웨덴 2007년부터 문서화 요구 없음

과 세당 국 의 

요구가 있는 

때

없음
일반적인 가산세가 

부과됨
없음

<부표 1>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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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서식 이전가격 관련 가산세 가산세 경감
요구 준비기한 제출기한

스위스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으

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서를 갖춰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정하지 않음

○단, 사업모델의 변동, 저
세율 국가의 역외회사와 

거래한 금액에 대해서는 

문서화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요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없음
일반적인 가산세가 

부과됨
없음

터키

2007년부터 적시성 있는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문서화에 관한 상세한 규정

이 존재

해당 과세연

도의 과세표

준 신고기한

과 세당 국 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이전가격에 관한 서식

○특수관계인에 관한 서식

일반적인 가산세가 

적용됨

일반적인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

용됨

영국

문서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6년간 관련 정보를 유지보

관할 의무가 있음

해당 과세연

도의 과세표

준 신고기한

과 세당 국 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없음

○적시성 있는 문서

화에 실패한 경우 

가산세 부과

○이전가격 조정 시 

일반적인 가산세

가 부과됨

일반적인 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

용됨

미국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

면 적시성 있는 문서화가 

요구됨

해당 과세연

도의 과세표

준 신고기한

과 세당 국 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Forms 5471 및 5472: 국외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Cost Sharing Statement: 특
수관계인의 무형개발비 지출

액

○UTP(Uncertain Tax 
Positions): 일부 납세자에 

한해 UTP를 과세당국에 보

고

이전가격 조정 시 일

정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가산세 

부과

적절하게 문서화 

되었고 제출기한

에 맞춰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가

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주: 1. 일반적인 가산세란 과소신고나 미신고로 인해 과세표준이 증가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미신고, 
무신고 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의미하며, 국가마다 가산세 종류와 세율은 차이가 있음

자료: Deloitte, 2012 Global Transfer Pricing Country Guide, 2012. 참조

<부표 1>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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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미국의 국제거래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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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호주의 국제거래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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